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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 통합안전조치 활동에 대비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Ⅱ.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국내 절차를 거친 후 

2000년 경 발효될 예정이다. IAEA는 추가의정서 서명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국

가에 대하여 통합안전조치 즉,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기존 사찰방법과 추

가의정서에 따른 IAEA의 추가적 권한을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조치 활동을 도출, 적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IAEA는 통합안전조치에 대한 

정의, 필요 작업내용,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

합안전조치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

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에 불필요한 향이 미치지 않

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리고 IAEA의 통합안전조치 체제 추진에 

따라 국가계량관리검사와 IAEA 안전조치 지원사업(MSSP)에 대하여 재조명하

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 다. 

Ⅲ. 연구 내용

  IAEA 추가의정서의 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의정서 이행에 앞서 국

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원자력법을 살펴보고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 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IAEA의 통합안전조치에 대한 

정의, 필요 작업내용, 평가 방법 개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안을 연

구하 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인 원격감시기술, 환경시료채취기술, 정보분석 기술 등

에 대하여도 분석하 다. 향후 통합안전조치 체제 하에서의 국가검사 및 MSSP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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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체제를 설정하 으며,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의 시설별 특히 경수로에 

대한 사찰량 저감화 방안을 분석하 다. 

 

Ⅳ. 연구 결과  

1. 추가의정서 분석 및 대응

IAEA 추가의정서의 내용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하 다. 새로운 추가의정서에 

의한 안전조치체제는 그 적용의 범위, 국가체제의 활용도, 정보제공의 확대, 시

설 출입의 확대, 신기술의 적용, 비 보호 등 여러 면에 걸쳐 기존의 

INFCIRC/153에 의한 안전조치체제와는 다르다. 추가의정서는 그 내용상 확대신

고와 추가접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대상에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

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및 원자력특정부품, 즉 농축 및 재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및 그 생산시설이 포함된다. 추가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의 용도는 국가의 전체적인 원자력 능력 및 일관성을 평가함으로써 미신고 핵

활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을 사용

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및 원자력특정부품생산장소에 대한 추

가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관의 활동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누출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할 경우 접근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비 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접근통제의 기법으로는 shrouding이나 컴퓨터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추가의정서 이행에 앞서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현행 원자력법

을 살펴보고 개정안을 마련하 다. 또한 연구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확대신고 

해설집을 별책으로 수록하 다.

2. 통합안전조치 분석 및 대응

  우리나라는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2000년 하반기 중 발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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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사찰 수용과 함께 확대신

고, 추가접근 등의 방안이 적용될 것이며, 농축, 재처리 시설이 없으며 저농축 

우라늄 핵주기 시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로서는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른 사찰량 절감 및 사찰강도 완화 등의 이득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IAEA 사찰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IAEA 안전조치 지원사업(MSSP)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하여 IAEA

와의 협력을 증대하여 안전조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IAEA와의 협력이 추진되면 국가에서는 시설의 부담 경감 및 IAEA 자원 절

감을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검사

는 현재의 핵물질 검증 위주의 검사에서 시설 및 IAEA의 중재 역할과, IAEA 

신고사항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는 감사 기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IAEA와의 장비공유를 시작으로 사찰업무를 분담하

여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회원국지원 프로그램(MSSP)을 수행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MSSP는 한정된 자원 하

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IAEA에서 제안한 경수로 사찰에 대한 국가체제와의 가능한 협력방안에 대하

여 개략적으로 평가한 결과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될 경우에 IAEA 사찰 뿐 아니

라 국가검사도 대폭 절감되어 최적화된 협력 형태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단

계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

며, 그 중간과정으로 현재의 안전조치를 적용하면서 부분적으로 국가체제를 이

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는 방안별 구체

적 적용 범위, 업무분담을 포함하는 이행 절차, 독립적 결론 유지 방안 등이 작

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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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Study on the National Policy Establishment for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Ⅱ. Purposes

Korea had signed the Additional Protocol in June, 1999. It is expected that 

the Additional Protocol would be entered into force during 2000.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d postulates 

the national preparation which i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IAEA is planning to apply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for the countries 

where bo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dditional Protocols 

are in force and all measures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applied.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is the optimum combination of all 

safeguards measures available to the IAEA under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dditional Protocols, which achieves the 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in available resources.  Currently, IAEA is 

developing integrated safeguards measures applicable to various types of 

nuclear facilities and evaluation method.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and 

prepare the necessary work of national safeguards system under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inspection regime and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s (M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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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Contents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d national preparation are discussed 

and analyzed. For the national prepara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current Atomic Energy Act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analyzed. Also, possible amendments of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e proposed.

IAEA's current work for integrated system, including new safeguards 

technologies such as remote monitoring technique, environmental sampling 

and analysis technique, a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is analyzed and 

influence to the national safeguards system is estimated. In particular, 

IAEA's proposal for enhanced use of the Korean national safeguards system 

on LWRs is analyzed in detail. Also,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inspection regime and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s are analyzed.

Ⅳ. Results

1. Additional Protocol Analysis and National Preparation

The contents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d national preparation are 

discussed and analyzed. New safeguards system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differs from the conventional safeguards system under the 

INFCIRC/153 in terms of range of scope, enhanced use of SSAC, expanded 

declaration and access,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and confidentiality. 

Additional Protocol is composed of expanded declaration and complementary 

access and its main target is the nuclear fuel cycle-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pecific items listed in Annex I for enrichment and 

reprocessing. Use of the information is to evaluate national ability and 

consistency on the nuclea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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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clared nuclear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the resolution of 

inconsistency or a question, IAEA needs complementary access to the 

locations on the R&D activitie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specified items 

in Annex I. However, because access of inspectors may cause the disclosure 

of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a State to protect 

her own information through the managed access. There are several ways 

including shrouding or log-off of computer system in the measures of 

managed access.

Most important matter to be prepar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s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urrent Atomic Energy Act was analyzed and draft amendment was 

proposed. And a guideline for the expanded declaration for the researchers or 

facility operators was published as a separate booklet.

2.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Analysis and National Preparation

IAEA is planning to apply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for the countries 

where bo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dditional Protocols 

are in force and all measures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applied. The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is the optimum combination of all 

safeguards measures available to the IAEA under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dditional Protocols, which achieves the 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in available resources.  As Korea has no 

enrichment or reprocessing facilities, it is beneficial to reduce inspection 

efforts and strength under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Since 1997, Korea 

is performing national inspection and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with 

IAEA. In future,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 IAEA and Korea will be 

important for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and those two tools, national 

inspection system and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will be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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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f enhanced cooperation with IAEA.

When reaching this stage, the role of state system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reduce the unnecessary burden of the operator as well as 

assisting IAEA in implementing efficient and effective safeguards measures. 

In this regards, the role of national inspection needs to be modified to have 

audit and mediation function. For the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under 

the restricted budget and manpower, it is necessary to select projects with 

maximum outcome, such as reduction of inspection efforts, increasing 

inspection goal attainment, and contribution to the efficient safeguards.

Regarding the IAEA's proposal for enhanced use of Korean safeguards 

system on LWRs,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s of cooperation can be 

achieved under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provided that Korea meets all 

requirements for applying integrated safeguards. For each cooperation 

scheme, detailed procedures such as workscope, cost sharing, ways of 

maintaining independent conclusion, are requir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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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990년대 초, IAEA가 이라크와 북한에서의 안전조치 적용 상에 직면한 문제

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해체 검증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더 확장되고 더 효율적으로 집약된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확증시켰다. 또한 전면

안전조치 협정 수효의 급속한 증가,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의 엄격한 제한 및 

검증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기존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

적인 단계들이 취해졌다. 동년 2월 IAEA 이사회에서는 회원국이 보고하지 않은 

원자력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IAEA측이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IAEA는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맺은 회원국 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특별사찰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하 으며, 원자력 공급국들이 핵물질, 원자

력관련 특수 장비 및 원자력 관련 비핵물질에 대한 수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IAEA측에 제공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보고체제(Voluntary Reporting Scheme)를 

승인하 고, 발전소의 신축이나 기존 시설의 변경에 대한 설계 정보는 해당 국

가 당국이 시설의 건설에 대한 결정 또는 인허가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

  1993년 4월, SAGSI(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 

ation,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IAEA 자문단)는 안전조치가 포괄적 안전조치 협

정을 맺은 회원국 내에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없음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 다. 이 사안은 신고된 시설내의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에 집중

된 INFCIRC/153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안

전조치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수한 개발 프로그

램의 착수를 승인하 다. 이 프로그램은 ‘93+2 프로그램’이라 알려졌고 2년 후에 

완성할 예정으로, 1993년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일반적으로 ‘93+2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존 원자력 시설들에 대해 수직적인 통제를 축적하는” 대신, 관련 당

사국의 원자력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접근방식인 “보다 폭넓은 수평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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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데 있다. 곧 이사회는 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척시키기 위하여 ‘93+2 

프로그램’에 의한 권고안을 2단계로 제출하도록 결정하 다. Part 1은 IAEA가 

기존의 안전조치 협정들의 체제 내에서 수행할 권한을 갖는 추가 안전조치 수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2는 IAEA에게 추가 법적 권한이 필요한 안전조

치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신속히 적용 가능한 Part 1에 예시된 조치들은 대체로 회원국들로부터

의 추가 정보 또는 조기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로서

는, 폐쇄된 시설이나 아직 계획 단계인 시설들에 대해 사찰관들이 이미 접근 권

한을 지닌 지점에서 소위 ‘환경 시료’를 수집하고 핵물질의 이동을 원격 감시하

기 위한 고급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Part 1은 INFCIRC/153에 

이미 허용되었으나, 거의 수행되지 않은 미통보 사찰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계량관리체제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Part 1의 조치들은 안전조치가 비용 효율적으로 운 될 수 있게 할 것이며 

특정 형태의 시설에 대한 IAEA의 정기사찰을 감소시킬 것이다. 1995년 3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이사회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COM.24)는 IAEA가 Part 2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형태의 

새로운 법적 ‘도구’를 도출하 다. 이것은 1997년 5월 이사회가 승인한 ‘모델 추

가 의정서(Model Additional Protocol)'의 형식을 취하 고, “IAEA와 회원국 및 

기타 당사국들에 의하여 체결된 전면안전조치 협정(주로 INFCIRC/153 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 표준”으로서 문서 INFCIRC/540으로 출간되었다.

  INFCIRC/540은 여러 가지 면에서 1971년 작성된 INFCIRC/153에서 취해진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 다. INFCIRC/540의 새로운 주요 요소

들은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2개의 관련 인자들에 따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하

나는 IAEA가 관련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모든 원자력 활동 및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의 특성 및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INFCIRC/153 체제하의 안전조치의 주요 목적은 신고된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

았음을 검증하는 것인 반면, INFCIRC/540 체제하의 새로운 조치들의 주목적은 

회원국이 미신고된 원자력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또 다른 

요소는 IAEA 사찰관들이 모든 회원국의 원자력 활동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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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된 핵물질을 취

급하는 원자력 시설내의 전략지점 이외에도 어느 정도까지 관련 장소에 물리적

인 접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모델 추가 의정서는 원자력 부

지내의 모든 건물(원자력 시설 포함), 핵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원자력관련 연구 

개발, 대외적인 원자력 무역 및 광범위한 환경시료의 채취 권한을 포함한 한 국

가의 전체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접근 권한을 IAEA측에 제공하고 

있다. 모델 추가 의정서는 또한 사찰관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수 출입 

비자의 발행 및 최신 통신 수단에의 접근 용이성과 같이 사찰관의 임무를 용이

하게 하도록 약정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모델 추가의정서는 IAEA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 우라늄 광산에서 핵폐기물에 이르는 회원국의 핵연료 주기에 대한 모든 

양상들에 대한 정보 및 접근 권한. 이것은 실질적인 핵물질의 원료인 우라

늄 광산으로부터 그물질이 더 이상 원자력의 목적에 이용될 수 없는 단계

까지 IAEA에게 회원국의 핵연료 주기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킨다. 

  ․ 원자력 부지의 모든 건물에 대한 정보와 단기 통보 사찰 접근,

  ․ 핵물질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활동일지라도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핵

연료 주기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IAEA 사찰관들이 

접근하는 유기적 체계,

  ․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민감 기술의 제조(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정보,

  ․ 핵연료 주기 관련 부품들이 제조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된 지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체계,

  ․ 국가가 핵물질의 저장 또는 사용 시설로서 신고하지 않았을지라도, IAEA

측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시료 수집 권한.

  현재까지 안전조치 강화체제의 도입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그러

나 국제 원자력기구의 총 예산은 10년 이상 실질적인 증가 없이 동결되어 왔으

며, 이런 제한은 안전조치의 예산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INFCIRC/540의 

적용은 효과적인 안전조치 방법을 요구하나, 예산상의 제약 하에서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IAEA에서

는 INFCIRC/153과 INFCIRC/540의 적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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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향후 INFCIRC/540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하더

라도 INFCIRC/153에 기술된 안전조치 절차(예를 들면 신고된 핵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계량이나 격납 및 감시장비의 사용)는 안전조치 활동의 많은 부분에 

대한 주요한 기준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이며, 수집된 정보와 

INFCIRC/153과 INFCIRC/540 하에서의 두 가지 사찰체제(사찰과 추가접근)는 

하나로 통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

으로 IAEA가 핵물질 계량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활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1998년 초 IAEA는 추가의정서를 수용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찰활동의 감

소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전통적인 IAEA의 검증방법과 비교하여 상

대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 다. 여기에서의 IAEA의 목표는 전통

적인 핵물질 계량관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검증기법과 보다 정성적인 신기술을 

동원한 방법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얻는데 있다. 

동 과제는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1998.12월 개최된 통합안전조치 자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원

칙이 정립되었다.

  ․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 IAEA는 미

신고핵활동 탐지 능력이 강화될 것임. 이에 따라 통합안전조치는 IAEA의 

모든 안전조치 활동을 최적화하여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성 

및 효율성(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통합안전조치 방안은 국가전체에 대한 접근방법(State-level approach)이 

근간이 되며, 세부적 실행 절차 및 평가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안

전조치 방법 최적화를 위한 절차, 의사결정 방법, 평가는 동일함.

  ․ IAEA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국가평가(State evaluation)가 통

합안전조치의 중심이며, 정보분석이 국가전체에 대한 접근방법의 핵심임. 

국가평가는 원자력 계획, 시설 및 핵물질 정보, 특정 기기 및 비핵물질의 

수출입 정보 등의 상호 일치성 및 부합성에 대한 정성적 결정을 포함함.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따라 증대된 국가 신뢰도는 기존 안전조치 방법 적용의 

축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특히 재처리 및 농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미신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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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핵물질(LEU, NU, DU, 사용

후연료 등)에 대한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감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조사 직접

사용 핵물질(HEU, Pu) 및 재처리, 농축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안전조치 활동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 IAEA에서는 통합안전조치 방안의 개발 및 

조기 적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국내 절차를 거친 후 

2000년 하반기 경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추가의정서 적용

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합안전조치에 의한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축소라는 혜

택을 최대한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자력 활동 투

명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IAEA 사찰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계

량관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IAEA 안전조치 지원사업(MSSP)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안전조치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IAEA-회원국 간 협력 

증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계량

관리 검사와 MSSP는 IAEA와의 협력을 증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양대 축이다. 이미 국가 계량관리 검사와 MSSP는 IAEA 안전조치 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IAEA의 

통합안전조치 추진에 따라 국가 계량관리 검사와 MSSP에 대하여 재조명,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최적 추진 방법 및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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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1절 추가의정서 분석 및 대응

1. 추가의정서의 내용

  추가의정서는 총 18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대신고 및 추가

접근의 범위 및 방법 등의 기술적 항목과 적용국가의 범위 및 보편성, 비 보호 

등 법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확대신고 및 추가접근

  추가의정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해당국에 미신고된 핵물질 또는 원자

력활동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확대신고는 지금까지는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원자력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가 대상이며 추가접근은 제공

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찰행위이다. 그러나 추가접근 시에는 

엄격한 계량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사찰과는 구분될 수 

있다.

  나. 보편성

  추가의정서의 보편성이란 핵무기보유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추가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 추가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편성은 IAEA와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핵무기비보유

국이 체결하고 있는 전면안전조치협정국(INFCIRC/153 형태)은 추가의정서의 모

든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나, 인도, 파키스탄 등 부분안전조치협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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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CIRC/66 형태)은 추가의정서의 체결을 권고하고 미국 등 핵무기보유국

(VOA1) 형태)은 추가의정서를 수용하되 추가의정서의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

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보편성

(Universality)

  다. 비 보호

  추가의정서에 따른 IAEA의 비 보호체제는 접근통제(Managed Access)를 허

용함으로써 기존의 협정에 따른 비 보호 체제와 구분된다. 접근통제란 핵확산

에 민감한 정보나 상업적 비 에 대하여 IAEA 사찰관이 접근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해당국가나 시설이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접근통제시에

는 IAEA 사찰관의 접근목적, 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을 제공하여야 한다.

1) Voluntary Of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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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가의정서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세   부   내   용 비고

서문 SG 형태별 적용 범위
◦VOA(핵국)
◦INFCIRC/66 형태의 국가
◦INFCIRC/153 형태의 국가 적용 

범위 전문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1조 기존 SG와의 관계 ◦기존 SG와 상치할 경우 의정서 우선

제2조 정보 제공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 정보
◦핵물질 사용 시설의 정보
◦부지에 관한 정보
◦원자력특정품목의 생산활동에 관한 정보
◦광산에 관한 정보
◦핵물질에 관한 정보
◦핵물질의 수출입 정보
◦면제핵물질에 관한 정보
◦종료핵물질에 관한 정보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 정보

확대

신고

제3조 정보제공 시기 ◦정보의 종류별로 정보 제공 시기 명시

제4조
추가 접근의

일반적 요건

◦시설별로 분류하여 
  -핵물질이 있는 시설 및 부속서 1의 

장비가 포함된 부지 : 임의 사찰
  -핵물질이 없는 시설 : 의심 또는 

불일치 발생시 사찰

추가접

근

제5조 접근 제공 ◦접근 가능 장소 지정

제6조 활동의 범위 ◦육안관찰, 기기 사용, 환경시료 채취 등

제7조 접근통제
◦핵확산 방지, 물리적 방호, 개인 및 상업정보 

보호의 경우 접근 통제 가능 

제8조 자발적 사찰 ◦IAEA에 자발적 사찰 요구 가능

제9조 광역환경시료 채취 ◦이사회의 동의 후 시행

제10조 접근활동에 관한 통보
◦수행된 활동 : 60일 이내
◦활동의 결과 : 30일 이내
◦결론 : 매년

제11조 사찰관의 지명
◦이사회의 승인 후 사찰관 지명
◦국가는 3개월 이내에 인증

기존 

SG의 

문제점 

보완

제12조 비자 ◦복수비자 명시

제13조 보조 약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보조약정 마련
◦보조약정 없이 의정서 발효 가능

제14조 통신 ◦IAEA 독자적인 통신장비 마련을 위해 국가
와 협의 가능

제15조 비  보호 ◦비 보호 체제는 이사회의 승인 필요

제16조 부속서 ◦부속서는 의정서의 일부임을 명시
문서의 

일반요

건

제17조 발효
◦국가가 하나를 선택하여 발효 가능
  -국가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조인과 동시

제18조 정의 ◦의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부속서1 원자력특정부품 생산활동 ◦원심분리기 rotor tube 등 15개 품목

부속서2 수출입정보 ◦원자력전용품목(NSG Part 1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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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가의정서에 따라 IAEA 사무국은 사무국의 비 보호 체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받고 승인받도록 조치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조치관

련 정보가 IAEA로부터 누출되었을 경우, IAEA는 자체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해당 국가는 비 누설에 따른 IAEA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국제관례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안전조치와의 비교

  가. 안전조치 적용의 범위

  기존의 INFCIRC/153형태의 전면안전조치 당사국은 ‘자국의 토내, 관할하 

또는 통제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핵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 또는 특

수핵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만을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기본 약속으

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모든 

선원 또는 특수핵분열성 물질’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추가의정서에서는 핵물질 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그리고 비원자력 시

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추가의정서에서는 의정서의 준수를 위하여 향후 원

자력 개발계획을 포함한 일련의 원자력 일반 정보에까지 확대하여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측면에서 검증활동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정확한 수출입 현황의 통보 등도 추가의정서

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안전조치 적용과 관련된 권리는 축소되고 의

무는 강화되었다.

  나. 국가체제의 활용

  기존의 INFCIRC/153에서도 해당국 정부가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

물질의 계량 및 통제체제를 설치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체제

(State's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SSA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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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추가의정서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안전조치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체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체제 활용방안의 예는 

IAEA 사찰활동의 일부를 국가체제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 IS)라고 한다. 

  다. 정보제공의 확대

  기존의 INFCIRC/153의 경우, 해당국 정부는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

장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

만을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추가의정서에서는 핵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정부주도형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사업, 부지에 관한 정보, 원자력 특정기술2)과 관련된 부품 생산시

설, 향후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 관한 일반계획 중 승인된 사항에 대한 정보 등

도 포함하고 있다. 

  라. 안전조치 목적 달성수단

  기존의 협정 하에서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물질계량

과 보조수단으로서 격납 및 감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의정서에서는 환경감

시라는 강력하고 고도의 분석기술을 요하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서 현재는 물론 

과거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내 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협정 하에서는 명백하게 해당국 정부의 설명을 포함하여 해당국 

정부가 허용한 정보 및 일반사찰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고 간

주될 경우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제3국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정보에 기인한 사찰활동을 수행이 언급되어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된 정보

2) 주로 농축이나 재처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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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문제와 이라크 문제로부터 

나타난 바와 같은 핵물질의 전용가능성을 객관적 증거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바에 의하여도 사찰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 시설 출입

  기존 협정하에서는 핵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어떠한 장소, 핵물질의 

선적 및 포장 개방을 위하여 준비되는 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핵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에 따른 사찰출입은 실제로 핵물질이 존재하는 장소

는 물론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자력 시설에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자

력 시설에 대하여도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바. 신기술의 적용

  기존 협정 하에서는 견본의 수송, 계량관리 자료의 이동, IAEA 격납/감시 장

치의 이송 등 사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에 대한 이송에 대한 내용만 언급

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에는 인공위성, 전화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

당국 시설에 대한 정보가 이송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사. 사찰의 통고와 미통보사찰

  기존 협정 하에서 IAEA는 사찰 수행전 해당국 정부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

며, 다만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일반사찰의 일부를 사전 통고없이 실시3)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조치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단기통보사찰은 상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미통보사찰 이행은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통보사찰 수행의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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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찰관의 임명과 비자발급

  사찰관을 해당 국가에 임명할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 첫단

계는 IAEA 사무총장이 해당국 정부에 사찰관의 성명, 자격, 국적, 직위 및 기타 

관련되는 특별사항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은 통

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 제안의 수락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은 해당국 정부에 사찰관의 임명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자발급에 대하여는 해당국 정부가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사

증의 발급 또는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의정서에서는 사찰관의 지명을 이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자 역시 복수비자를 명시하고 있다. 

  자. 사찰의 지리적 허용 범위 확대

  기존 협정 하에서 IAEA 사찰관은 미리 정하여진 지점(Key Measurement 

Point, KMP4))에서만 사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의정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IAEA는 국내의 임의의 지점에서 환경시료 채

취를 포함한 일련의 사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차. 비 보호

  추가의정서에 따른 IAEA의 비 보호체제는 접근통제(Managed Access)를 허

용함으로써 기존의 협정에 따른 비빌보호 체제와 구분된다. 또한 추가의정서에 

따라 IAEA 사무국은 사무국의 비 보호 체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받고 승인받도록 조치되어 있다.

4) KMP(주요측정지점)은 “물질유통 또는 재고목록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될 수 있는 형태

로 핵물질이 나타나는 장소”를 의미한다(INFCIRC/153 Article 9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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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에 의한 안전조치의 비교

구 분 기존(INFCIRC/153) 추가의정서

◦적용범위 ◦ 핵물질을 사용 하는 시설

 - 원자력 발전소

 - 원자력연구소

 - 기타 :핵연료(주), 경희대, 

태광산업 등

◦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연구개발활동

 -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 원자력 특정품목의 생산활동

 - 현재 1건도 없음.

◦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활동

◦국가체제의 

활용

◦ IAEA사찰활동의 

지원(보조)

◦ 일부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권한 

대행 가능

◦정보제공의 

확대

◦ 핵물질의 국내반입부터 

해외로 반출될 때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변동상황

 - 재고변동보고

 - 재고목록 등

◦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 주기 

관련 R&D 

  - 연구개발 개요

  - 연구개발계획 (10년 이내)

◦목적 

달성수단

◦ 계량관리

◦ 격납 및 감시

◦ 환경시료 활용

◦ 공개정보 활용

◦시설 출입 ◦ 핵물질이 존재하는 곳 ◦ 원자력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신기술의 

적용
◦  명백한 언급이 없음

◦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 

  - 환경시료 및 통신

◦미통보사찰

의 적용

◦ 보조수단으로 미통보사찰 

이행

-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된 

적이 없음

◦ 단기통보사찰 가능 

◦사찰의 

지리적 허용 

범위 확대

◦ 대상시설 내의 특정지점 

 - 현재 약 100개 지점

◦ 기존 사찰대상 

  - 시설 주변지역

◦ 추가 사찰대상

  - R&D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지역 

및 그 주변

◦비 보호 -

◦ 접근통제 가능

◦ 비 보호체제에 대한 이사회의 정기적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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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신고 분석

  가. 정보의 용도

  기존의 INFCIRC/143에 의한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에 보고하는 핵

물질 관련정보 이외에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의 핵

연료주기에 관한 모든 원자력 활동(민간기업의 활동5) 포함)에 관한 정보, 원자

력과 관련된 특정부품에 관한 정보, 면제핵물질에 관한 정보, 수출입에 관한 정

보, 광산에 관한 정보 등 국가의 원자력 관련 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를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의 원자력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원자력

활동이 일관성(consistency)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국가 원자력활동의 일

관성은 국제기구로 하여금 핵무기제조를 위한 물리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어

떠한 이상(anoma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신고 핵활동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활동의 노출 가

능성이 높아져 상업적 비 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 물론 IAEA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비 보호 체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업적 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WC(Chemical Weapon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조약)의 경우나 추가의정서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국제동향은 상업적 비 보호보다는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역에 대하여 국제적차원의 보다 투명한 연구

개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나. 추가의정서상의 확대신고 내용

  추가의정서와 관련하여 IAEA에서 요구하고 있는 확대신고는 추가의정서 제 

2조에 집약되어 있다. 추가의정서의 제 2조 중 a.(i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

5) 국가에서 행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기업에서 행하는 핵

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IAEA는 이 부문에 대한 보고를 국가가 이행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16 -

은 국가의 원자력에 대한 능력 및 동향을 평가하고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특이하게 a.(ii)는 국가 원자력활동의 일관성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INFCIRC/153

에 의한 전면안전조치를 보완하는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a.(ii)는 핵물질의 이

동 및 재고, 빈 핵연료 캐스크의 이동계획, 크레인 운전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자료는 IAEA사찰관으로 하여금 미통보사찰 또는 단기통보사찰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서 추가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추가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자료이다. 

4. 추가접근 분석

  가. 추가접근의 목적 및 성격

  추가의정서에서 추가접근 관련 조항은 제 4조부터 제 10조까지이다. 추가접근

은 추가의정서의 제 2조에 따라 확대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IAEA에

서 비정기적․선택적으로 행하는 사찰의 일종이다.

  1990년대 초반, IAEA는 북한의 신고내용에 대한 초기사찰(Ad hoc 

inspection)시 신고내용과의 불일치를 발견하 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에 대

한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이행하고자 하 으나 거부 당하 다. 이에 따

라 IAEA는 언론과 외교적으로 민감한 특별사찰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사찰을 일상화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었고 그 일환으로 추

가접근을 구상하여 추가의정서에 삽입하 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추가접근을 특별사찰의 변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추가접근은 특별사찰과 

같은 엄격한 계량관리나 전체적인 접근,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사찰이 아니

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특별사찰과는 구분된다.

  나. 추가접근시 사찰관의 활동

  IAEA는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이나 원자력특정부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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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소에 대하여서는 의문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부지 

등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는 어디에나, 그러나 선별적으로 접근하여 추가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이나 원자력특정부

품 생산장소, 즉 의문이나 불일치 발생시 IAEA 사찰관에 의한 추가접근의 절차

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의문 또는 불일치 판정기구인 

IRC(Information Review Committee)는 IAEA 내부조직으로서 Office of DDG 

Safeguards와 Division of Operation, Division of Concept & Planning, Division 

of Information Treatment의 국장, 그리고 Division of Concept & Planning 내

의 Effectiveness Evaluation Section의 Head로 구성되어 있다.

  IAEA 사찰관에 의한 추가접근은 엄격한 계량관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찰관

이 장부의 열람, 시료의 채취 등을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AEA

사찰관이 추가접근을 이행함에 있어서 허용된 활동의 범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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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문 또는 불일치 발생시의 해결절차(IRC : 

Information Review Committee)

( )

/

Open Source
IAEA 

( )

 /

IRC 

다. 접근통제

  추가의정서는 IAEA 사찰관의 추가접근에 대하여 핵확산에 민감한 정보나 보

안관련 정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통제 권한을 국가에

게 부여하고 있다. 접근통제는 보조약정에 명시하거나 연례보고시, 또는 사찰관

이 접근하고자 할 때 등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통제는 추가의정

서의 목적, 즉 사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접근통제를 요구함에 있어서 우선 IAEA측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IAEA 사찰관의 접근요구가 그 목적에 있어서 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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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가접근시 IAEA 사찰관의 활동 내용

추가의정서상의 추가접근 활동 내용

국가부분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 관련 R&D
육안관찰

환경시료 채취

방사능 감시/측정 장비 사용

생산/선적 기록 검사

원자력특정부품 생산시설

국제규제 물자의 수입 장소

부지 육안관찰

환경시료 채취

방사능 감시/측정 장비 사용

봉인
해체 시설/LOF

광산 육안관찰

개수확인

비파괴검사

방사능감시/측정장비 사용

기록검사

환경시료 채취

원료물질

면제핵물질

안전조치 종료 핵물질

기타 지점 환경시료 채취

설의 의문이나 불일치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체시설에 대한 접근통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시설 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접근통제 요구가 가능할 것이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찰지역 범위의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또는 시설을 보유한 연구자는 IAEA에 확대신고를 

함으로써 의문 또는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

한하고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접근통제를 설정함으로써 사찰관의 접근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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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물 내부에서의 환경시료 채취를 금지함으로써 상업적으로 민감한 비 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연구시설 부지 내에 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이 없어야 한다.

    (2) 사찰계획의 변경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를 IAEA와 협

의할 수 있다. 즉 비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가동 중지가 필요할 경우, 시설의 

가동 중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사찰활동을 시설의 가동 중지 후

에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3) 민감한 서류의 이전

  사찰관은 서류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사찰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업

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미리 치움으로써 사찰관으로 하여금 불의에 상기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4) Shrouding

  Shrouding이란 기기 또는 건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상업적으로 민감한 문서에 대하여서도 Shrouding을 

실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서도 Shrouding을 실시할 수 

있다. 

    (5) 컴퓨터 정지

  최근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대부분이 컴퓨터와 관련기기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찰관이 추가접근을 이행할 경우 컴퓨터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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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운전정지 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끈다든지 키

보드를 Lock한다든지의 행위도 포함한다.

    (6) 시료채취 제한

  사찰범위 내에서의 시료채취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설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환경시료 채취를 

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IAEA 사찰관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권리가 있으

므로 시료채취 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기법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대에만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한다든지, 유리창을 통하

거나 문 밖에서만 관찰토록 한다든지, 또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기를 사찰 외

부지역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5. 추가의정서 이행 준비

  가. 확대신고

  추가의정서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추가의정서가 담고있는 확대신고와 추

가접근을 어떻게 법제화하는가가 국내 체제정비의 주요골자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원자력법 중 안전조치 관련조항을 살펴보고 이를 추가의정서에서 요구하

고 있는 사항과 비교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현행 원자력법은 핵물질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량관리 및 물리적 방호를 제 

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방호협약 및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한 대

상을 핵물질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추가의정서에 따른 확대신고 대상에 포

함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R&D 활동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 및 광산 활동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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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내법에 반 하기 위하여서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R&D 활

동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 그리고 우라늄․토륨 광산 활동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분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광산관련 활동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국내여건을 고려

하여 반 할 수 있도록 유보한다. 

표 4. 추가정보 제공범위 및 원자력법 반  여부

정보 제공항목 정보 제공범위 원자력법 반  여부

1.정부주도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 R&D 활동

일반적 기술 및 위치
정보

관련조항 없음
 - 법․  개정

 -민간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2.국가가 동의한 핵물질 
사용시설 및 LOF 정보

안전조치와 관련한 운
활동 정보

법 제15조의2,제103조제1항
 제 324조제1항 및 별표11

3.부지에 관한 정보
건물에 대한 용도를 포
함한 일반적 기술

법 제15조의2,제103조제1항
 제 324조제1항 및 별표11

4.원자력특정부품 
생산활동 정보

지점에 대한 운 규모
에 관한 기술

관련조항 없음
 - 법․  개정

5.광산(우라늄/토륨)활동
위치․운 상태․년간
생산 능력등

관련조항 없음
 - 법․  개정

6.가공․농축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관한 정보

양․성분․저장․위치
정보등

법 제15조의2,제103조제1항
 제 324조제1항 및 별표11

7.면제 핵물질 정보
양․용도․위치 정보
한 정보등

법 제15조의2,제103조제1항
 제 324조제1항 및 별표11

8.종료 핵물질 정보 위치․추가처리 정보
관련조항 없음
 - 고시 개정

9.특수물자 및 
비핵물질 정보

a. 수출
양․수입국에서의 계
획된 용도등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제41조

b. 수입
IAEA의 요청에 따라 
한국정부 확인

-

10.당국에 의해 허가된 
핵연료주기의 계획(10년)

일반적 계획
관련조항 없음
 -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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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추가의정서의 국내 이행시 확대신고와 관련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검토하면 다음의 4가지와 같다.

①원자력법 제 15조2에 반 하는 방법

②원자력법 제 103조에 반 하는 방법(2 가지)

③안전조치와 물리적 방호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는 방법

    (1) 원자력법 제 15조2에 반 하는 방법 - 제 1안

  원자력법 제 15조의2(계량관리 및 방호규정)6)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하

여 핵물질 사용 개시 전에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은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 16조의 1항에 의거, 검사 받아야 한다. 

원자력법 제 15조의2는 발전용원자로운 자(제32조),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제

36조), 핵연료주기사업자(제56조), 핵연료물질사용자(제63조), 폐기시설등건설운

자(제83조) 등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준용되어 모든 핵물질사용자가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작성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은 원자력법 제 16조, 제 23조의 1항 및 2항, 제 36조, 제 45조, 제 59

조 등 사업별 관련조항에 의거, 국가검사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15조의 2는 우리나라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본골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

장 근본이 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과거 핵물질만이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기존의 

전면안전조치체제로부터 핵물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자력활동 전반이 안전조

치의 대상이 되는 통합안전조치체제로 변화하면 핵물질의 계량관리 이외에 원

자력활동에 관한 개략적 보고도 안전조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 제15조의 2

에 추가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보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계량관리 

6) 제 15조의 2(계량관리 및 방호규정)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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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추가의정서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며, 원자

력관계사업자가 규정에 의해 보고하도록 반 한다 하여도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

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자에 대하여 계량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

리7)하다. 또한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에 대한 규정을  

제 11장 규제 ․감독에 별도로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15조의 2에 확대신고

를 반 하여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 제 15조의 2항에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자나 

원자력특정부품생산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법의 체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우리의 원자력법이 규제자의 입장에서 작성되거나 물질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 제 15조의 2는 발전용원자로설

치자에 관한 규정 내에 들어가 있으므로 본 조항 내에 별도의 핵물질 미사용 핵

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자나 원자력특정부품생산자를 규정하는 것은 원자력

법의 전체적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2) 원자력법 제103조(보고․검사)의 개정 - 제 2, 3안

        (가) 제103조 제1항에 반 하는 방법 - 제 2안

  원자력법 제 103조의 1항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 내의 관련 사업자의 범위에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특정부품을 생산하는자를 포함

시킴으로써 국가가 대IAEA 확대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이 안은 매우 단순하고 포괄적이긴 하나 추가의정서를 이행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연구활동은 계량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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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법 제103조 제1항 개정 안 - 제 2안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03조(보고‧검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

자․업무대행자․판독업무자

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

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

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

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

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

다.

제103조(보고‧검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

업자․업무대행자․판독업무

자․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업자 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

발자(이하 “ 핵연료주기관

련 연구개발자”라 한다)․

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 특

정부품을 생산하는자(이하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o확대신고 내용중 

핵물질을 사용하

지 않는 핵연료주

기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국제규제

물자중 특수 원자

력부품 생산활동

을 하는자는 국제

약속이 정하는 범

위내에서 그 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

  제 2안을 따를 경우의 하위법 개정안(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표 6 ,7, 8]

  ◦ 시행규칙 개정 : 해당사항 없음

  ◦ 고시개정 : 국제규제물자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96-30) 개정

   - 종료핵물질 및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가 보

고하여야 할 사항(시기등 포함)을 구체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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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 2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행(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제 324조의3(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① 법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

발자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련된 공정이나 계통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1.핵물질의 변환

 2.핵물질의 농축

 3.핵연료 가공

 4.원자로

 5.임계시설

 6.핵연료 재처리

 7.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동위원소를 포함

하는 중‧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단 저장이나 처분

을 위하여 원소의 분리를 하지않는 재포장이나 전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 1항의 규정의 활동중 이론이나 기초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 동위원소응용, 의학, 수문학, 농학적 응용, 환경 향 

및 운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은 제외한다.

<신설> 제 324조의4(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①법 제10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자력 민감부품 생산자는 국제규제물자중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동위원소분리용 원심분리기 회전통의 제조 또는 기체원심

분리기의 조립

 2.동위원소분리용 확산 격막의 제조

 3.동위원소분리용 레이저원리 시스템의 제조 또는 조립

 4.전자기식 동위원소 분리기의 제조 또는 조립

 5.핵연료재처리용 칼럼 또는 추출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

 6.동위원소분리용 공기역학적 분리노즐이나 보르텍스 튜브의 

제조

 7.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장치의 제조나 조립

 8.지르코늄 튜브의 제조

 9.중수 또는 중수소의 제조 또는 고품위화

 10.원자로급 흑연의 제조

 11.조사후 핵연료용 플라스크의 제작

 12.원자로제어봉의 제작

 13.임계안전탱크 및 용기의 제작

 14.조사후 핵연료집합체 및 핵연료봉의 절단기 제작

 15. 핫 셀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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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 2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 계속

현 행 (안)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24조(보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

자․업무대행자․판독업무자와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

표 11의 구분란중 제1호의 원자

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운전현황

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한 사

고․고장에 관한 사항 및 동란 

제6호의 국제규제물자와 관련된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24조(보고)①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업무대행자․판독업무자와 관계시

설의 건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의 구분란중 제

1호의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운전현황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에 관한 사항 및 동란 

제6호의 국제규제물자와 관련된 보

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②법 제 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가 과학기

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

항은 별표 12과 같다. 별표 12에서 

보고하여야 할 세부사항은 과학기

술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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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 2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 개정안

별표 11 구분란 제7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보고사항

사. 특정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의 운 정보중 안전조치에 관련된 정보

아. 특정핵물질을 사용하는 부지에 존재하는 각 건물에 관한 용도 또는 내부시설 

물에 관한 사항

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향후 10년 이내의 핵연료 주기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차.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가목내지 자목 외의 사항에 

관한 서류

별표 12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가 보고해야할 사항

구분 1.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신설)

보고사항

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특별히 위임 또는 승인받거나 또는 정부를 대신하

여 수행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않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향후 10년 이내의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 계획서

구분 2.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신설)

보고사항

가.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활동의 운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원자력 특정부품을 생산하는 부지에 존재하는 각 건물의 용도  또는 내부시설

물에 관한 사항

        (나) 원자력법 제103조에 제2, 3항을 신설하여 반 하는 방법 - 제 3안

  원자력법 제 103조 제1항과는 별도로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 특정부품을 생

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제 2안과 거의 대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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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핵물질 미사용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 2안보

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명의 주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도록 한 제 2안에 

비하여 보고의 주체를 관련 활동자로 규정함으로써 활동자의 의사가 확대신고

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에 대

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제 2안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제 3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은 [표 9]와 같다. 제 3안에 따른 하위규정의 

개정안은 제 2안[표 6, 7, 8]과 동일하다.

표 9. 제 3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자(이하  “핵연료주

기관련 연구‧개발자”라 한

다) 및 국제규제물자중 원자

력 특정부품을 생산하는자

(이하 “원자력 특정부품 생

산자”라 한다)는 국제약속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

관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를 하여야 한다.

o 확대신고 내용중 핵물질

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

과 국제규제물자중 특수 

원자력부품 생산활동을 하

는자는 국제약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여야 함.

〈신 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중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o 제출된 서류의 보완명령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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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조치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법

  현행 원자력법의 각 사업자별 세부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관련규정을 모두 모아 하나의 별도의 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

은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원자력통제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법의 체계를 일정하게 구성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관련조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원자력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하여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 4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은 [표 10, 11, 12]와 같다. 

  제 4안에 따라 원자력법을 개정할 경우, 원자력법 중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

호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바뀔 필요가 있다(밑줄친 이탤릭 부분 삭제).

第15條의2 (計量管理및防護規程) - 삭제

第15條의2 (計量管理및防護規程)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  原子爐設置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規制物資중  核物質(이하  "特定核物質

"이라 한다)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라  한다)을  정

하여 特定核物質의 使用開始전에  科學技術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0, 99.2.8>

②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 特定核物質의  적정한  計量

管理 및  防護의  확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99.2.8>

③  및  ④ 削除 <99.2.8>

第16條 (檢査) - 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관련부분 삭제

第16條 (檢査)

①發電用  原子爐設置者는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特定核物質의 計

量管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

術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②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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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제 4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

현행(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제 11장의 2.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제 103조의2(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

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이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이라 한다)을 정

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과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제15조의2제1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 및 방호

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 및 방호

의 확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제2항 

이동

제 103조의3(안전조치 보고)

①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자․대통령령이 정하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규제

물자 중 원자력특정부품을 생산하는 자는 국

제약속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중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신규-추가

의정서)

◦추가의정서 이행

을 위한 조항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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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 4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 - 계속

현행(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제 11장의 2.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제 103조의4(안전조치 및 방호규정 검사)

①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

은자는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3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보고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

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 공

장, 선박, 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

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

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제1항-국

가검사 중 계량

관리 및 방호규

정부분 발췌

◦제103조제2항-국

가검사, 추가의정

서 이행을 위한 

개정

◦제103조제3항 , 

제16조제2항의2

호 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부분 

발췌

◦제103조제6항-국

가검사, 봉인 등

의 항목 이동

◦제103조제7항 - 

국가검사관의 증

표제시 항목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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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 4안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안 - 계속

현행(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제 11장의 2.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제 103조의5(국제약속에 의한 안전조치)

①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

하는 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

위 안에서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업소의 공장, 선박, 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검

사를 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

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②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감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

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3조제4항을 

항목 이동 및 추

가의정서 수용을 

위하여 부분개정

◦제103조제5항 이

동

◦제103조제7항 - 

IAEA 사찰관의 

증표제시 항목 

이동)

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라 한다)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8>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될 때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第23條의2 (檢査) - 제1항의 관련부분 및 제3항제2호의 관련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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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의2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 原子爐運營者"라 

한다)는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운 ․特定核物質의 計量管理및防護에  관

한  사항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官의 檢査를 받

아야 한다.

② 削除 <99.2.8>

③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發電用 原子爐運營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되거나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

置가 미흡할 때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32條에서 準用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第32條 (準用) - 관련부분 삭제

第32條 (準用)

(第15條의2 및 )第20條의 規定은 發電用 原子爐運營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 原子爐設置者"는 "發電用 原子爐運營者"로 본다. <改正 

86.5.12, 95.1.5, 99.2.8>

第36條 (準用) - 관련부분 삭제

第36條 (準用)

①15條의2․第16條․第18條․第20條․第23條의2․第25條․第29條 내지 第31條

의 規定은 硏究用 原子爐등設置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86.5.12, 

95.1.5, 99.2.8>

②第1項의 準用에 있어서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또는 "發電用 原子爐運營者"는 

"硏究用 原子爐등設置者"로 본다. <改正 8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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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檢査) - 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관련부분 삭제

第45條 (檢査)

①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이하 "核燃

料週期事業者"라 한다)는 核燃料週期施設의 設置 및 운 ․特定核物質의 計量管

理  및 防護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

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②科學技術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核燃料週期事業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거나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

全措置가 미흡할 때

2.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의 添附書類 및  第56條에서 準用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計量管理및防護規程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第56條 (準用) - 관련부분 삭제

第56條 (準用)

第15條의2 및  第20條의 規定은 核燃料週期事業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 原子爐設置者"는 "核燃料週期事業者"로 본다. <改正 86.5.12, 

95.1.5, 99.2.8>

第63條 (準用) - 관련부분 삭제

第63條 (準用)

第15條의2․第20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核燃料物質使用者에 관하여 이를 準

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 原子爐設置者"․"硏究用 原子爐등設置者" 또는 "核燃

料週期事業者"는 "核燃料物質使用者"로 본다. <改正 86.5.12, 99.2.8>

第83條 (準用) - 관련부분 삭제

第83條 (準用)

第11條第3項 내지 第6項,( 第15條의2,) 第20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廢棄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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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建設․運營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電用 原子爐設置者"․"硏

究用 原子爐등設置者" 또는 "核燃料週期事業者"는 "廢棄施設등建設․運營者"로 

본다.[全文改正 99.2.8]

第103條 (보고․檢査등) - 제4항 내지 6항 삭제, 제7항의 관련부분 삭제 

第103條 (보고․檢査등)

①科學技術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子力

關係事業者․業務代行者 判讀業務者와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운 에 

참여하는 事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 및 제출된 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8>

②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書類의 

現場確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原子力利用施設의 安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法에 의한 각종 檢査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所․工場 또는 船舶등에 出入하여 帳

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으며,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科學技術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등을 실시한 결과 이 法과 國

際約束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是正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

改正 99.2.8>

④國際約束에  따라 國際原子力機構가  지정하는  者 또는  國際規制物資供給 當事

國  政府가  지정하는 者는  科學技術部長官이  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의  참여하에 

國際約束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國際規制物資使用者의  事業所․工場  또는  船舶

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고, 관계인에게  質

問하거나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收去할 수  있다. <改正 

99.2.8>

⑤國際原子力機構가  지정하는 者는  科學技術部長官이  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의  

참여하에  國際約束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國際規制物資의  이동을  監視하기 위한 

設備를  설치하거나  封印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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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科學技術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規制物資의  이동을 확인

하거나  情報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8>

⑦第2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거나  國際規制物資의  이

동을 監視․확인하기  위하여  職務를 수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18條 (罰則) - 제2항의 준용부분 삭제, 제2항 및 제7항의 관련조항 변경

第11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86.5.12, 95.1.5, 96.12.30, 99.2.8>

1. 第11條第1項 後段, 第21條第1項 後段, 第33條第1項 後段, 第43條第1項 後段 

및 第2項 後段, 第57條第1項 後段, 第65條第1項 後段 또는 第76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11條第4項(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의2제1항 前段

(第32條․第36條․第56條․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1條第1項 前段(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5條第1項 前段․

第72條第1項 前段․第90條의2第1項 前段 또는 第111條第5項 前段의 規定에 위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3. 第16條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23條의2第1項(第36條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45條第1項․第59條第1項․第67條第1項․第

78條第1項․第90條第1項․第90條의3第1項 또는 第90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

하여 檢査받아야 할 사항을 檢査받지 아니하거나 第10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

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命令에 違反하여 出入하거나 居住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4條第3項․第64條第3項․第71條第2項 또는 第10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

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6. 第84條第1項․第2項, 第90條의3第2項, 第91條第1項 本文, 第99條의2, 第10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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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89條․第98條第1項․제103조의2제2항 또는 第10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o 제 4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표13, 14, 15]

 o 시행규칙 개정 : 해당사항 없음

 o 고시개정 : 국제규제물자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96-30) 개정

    - 종료핵물질 및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가 보

고하여야 할 사항(시기등 포함)을 구체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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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제 4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 324조의3(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① 법103조의3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자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련된 공정

이나 계통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의

미한다.

 1.핵물질의 변환

 2.핵물질의 농축

 3.핵연료 가공

 4.원자로

 5.임계시설

 6.핵연료 재처리

 7.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동위원소를 포

함하는 중‧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단 저장이나 처

분을 위하여 원소의 분리를 하지않는 재포장이나 전처리

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 1항의 규정의 활동중 이론이나 기초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 동위원소응용, 의학, 수문학, 농학적 응용, 환경

향 및 운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은 제외한다.

〈신 설〉 제 324조의4(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①법 제103조의3제1

항에서 규정하는 원자력특정부품 생산자는 국제규제물자

중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1. 동위원소분리용 원심분리기 회전통의 제조 또는 기체원

심분리기의 조립

2. 동위원소분리용 확산 격막의 제조

3. 동위원소분리용 레이저원리 시스템의 제조 또는 조립

4. 전자기식 동위원소 분리기의 제조 또는 조립

5. 핵연료재처리용 칼럼 또는 추출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

6. 동위원소분리용 공기역학적 분리노즐이나 보르텍스 튜브

의 제조

7. 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장치의 제조나 조립

8. 지르코늄 튜브의 제조

9. 중수 또는 중수소의 제조 또는 고품위화

10.원자로급 흑연의 제조

11.조사후 핵연료용 플라스크의 제작

12.원자로제어봉의 제작

13.임계안전탱크 및 용기의 제작

14.조사후 핵연료집합체 및 핵연료봉의 절단기 제작

15.핫 셀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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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 4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 계속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24조(보고)법 제10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

사업자․업무대행자․판독업무

자와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과학

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 같

다. 다만 별표 11의 구분란중 

제1호의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운전현황과 원자로시설에

서 발생한 사고․고장에 관한 

사항 및 동란 제6호의 국제규

제물자와 관련된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24조(보고)①법 제103조제1항 

및 p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원자력관계사업자․업무대행

자․판독업무자와 관계시설의 건

설 또는 운 에 참여하는 사업자

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 같

다. 다만 별표 11의 구분란중 제1

호의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운전현황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

한 사고․고장에 관한 사항 및 동

란 제6호의 국제규제물자와 관련

된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②법 제 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원자력특정부품 생산자가 과학

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2과 같다. 별표 

12에서 보고하여야 할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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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 4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 개정안

별표 11 구분란 제7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보고사항

 사. 특정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의 운 정보중 안전조치에 관련된 정보

 아. 특정핵물질을 사용하는 부지에 존재하는 각 건물에 관한 용도 또는 내부시설

물에 관한 사항

 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향후 10년 이내의 핵연료 주기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차.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가목내지 자목 외의 사항에 

관한 서류

별표 12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가 보고해야할 사

항

구분 1.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신설)

보고사항

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특별히 위임 또는 승인받거나 또는 정부를 대신하

여 수행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않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향후 10년 이내의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 계획서

다. 기타 국제약속에 따라 요구되는 가목내지 나목 외의 사항에 관한 서류

구분 2.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신설)

보고사항

가.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활동의 운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원자력 특정부품을 생산하는 부지에 존재하는 각 건물의 용도 또는 내부시설

물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제약속에 따라 요구되는 가목내지 나목 외의 사항에 관한 서류

    

  나. 추가접근

  추가접근과 관련하여 현행 원자력법이 반 하고 있는 부분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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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추가접근의 현행 원자력법 반  여부

추가접근 항목 활동 범위 원자력법 반  여부 적용방안

1.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각 부지

육안관찰
수량확인
비파괴측정
방사능감지 및 
측정장치 이용
환경시료채취
기록검사
봉인등

법 제103조제4항, 제
5항

2. 다음의 지점

광산/종료핵물질 관련조항 없음 법 개정

원료물질/면제 핵물질 법 제103조제4항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
었던 해체시설/LOF

관련조항 없음 법 개정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
연료주기 관련 R&D 시설

관련조항 없음 법 개정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시설 법 제103조제4항

국제규제물자 수입․수출시설 법 제103조제4항

특정 지점(IAEA가 지정한 지
점)

관련조항 없음 법 개정

  이에 따라 원자력법이 추가로 반 해야 할 부분은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

되었던 해체시설이나 시설외지점의 접근,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및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시설에의 접근, 국제규자물자 수․출

입 시설, IAEA가 지정한 특정지점, 그리고 부지이다. 

  현행 원자력법 제103조(보고․검사)제4항에서는 포괄적으로 “국제규제물자” 

사용자의 사업소․공장 또는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부지” 개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및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해체시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특정지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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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상기 확대신고 관련 개정안별 추가접근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확대신고 관련 개정안 중 제 1안은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므로 본 항목에서도 제외한다.

    (1)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2안을 따를 경우 [표 17]

    (2)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3안을 따를 경우 [표 18, 19]

    (3)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4안을 따를 경우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4안을 따를 경우에 대한 추가접근은 이미 제 4안에 

반 되어 있다.

  다. 기타, 추가의정서에 의한 확대신고에 의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보

고된 자료의 처리 및 관리

  추가의정서에 의한 확대신고에 의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보고된 자료

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법 제 111조(권한의 위탁) 및  323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별표 9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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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2안을 따를 경우 - 추가접근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

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 또는 선박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

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

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

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 공장, 선박, 

연구시설 및 부지등에 출입하

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

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o소속공무원 이외

의 지정받은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무위탁 

가능성 대비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

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

부가 지정하는 자는 과학기술

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

원의 참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

자사용자의 사업소․공장 또

는 선박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

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

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

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

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

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소

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

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

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생산 또는 사용자․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자 의 

사업소‧공장, 선박 또는 연

구시설 및 부지등에 출입하

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

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

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

료를 수거할 수 있다. 

o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에 관

한 정보확인 및 

추가접근

o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 민감부품 

생산활동 등의 

운  규모에 관

한 정보 확인 및 

추가접근

o소속공무원 이외

의 지정받은자도 

출입할 수 있도

록 허용 - 업무

위탁 가능성 대

비



- 45 -

표 18.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3안을 따를 경우 - 추가접근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

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이 법에 의

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 또는 선

박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

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부장

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 공장, 선박, 연구시설 및 

부지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

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o②항 및 ③항 신설

에 따른 조문정리 

및 확대접근 반

o소속공무원 이외의 

지정받은자도 출입

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무위탁 가능성 

대비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

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

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

--------------------------

--------------------------

--------------------------

-------------------------

o조문정리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

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

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

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하에 국

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

제규제물자사용자의 사업소․공

장 또는 선박등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

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

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

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⑥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

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

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

를 생산 또는 사용자․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자 의 사업

소‧공장, 선박 또는 연구시설 

및 부지등에 출입하여 장부‧서

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

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o핵연료주기관련 연

구‧개발에 관한 정

보확인 및 추가접

근

o국제규제물자중 원

자력 민감부품 생

산활동 등의 운  

규모에 관한 정보 

확인 및 추가접근

o참여자를 소속공무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 과학

기술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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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확대신고 개정안 중 제 3안을 따를 경우 - 추가접근(계속)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⑤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하는 범위안

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

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⑦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소속공무원 또는 과학기

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

여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

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

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

시․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⑨제2항, 제6항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o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원자력 민감부품 

생산자가 보고한 

내용의 확인, 연

구시설 및 부지

에서의 환경시료

채취 등 추가의

정서에 의한 국

제약속이행을 위

한 업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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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條(權限의委託)

표 20. 권한의 위탁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 第11條第3項(第83條에서 準用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5條의2第

1項  前段  및  後段(第32條․第36

條․第56條․第63條 및  第83條에

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

31條第1項 前段 및 後段(第36條에

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

43條第2項 後段, 第55條第1項 前段 

및 後段, 第72條第1項 前段 및 後

段, 第90條의2第1項 前段 및 後段, 

第10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에 관련된 安全性 審査

2. 第11條第3項(第83條에서 準用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1條第

1項 前段 및 後段(第36條에서 準

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3條

第2項 後段, 第55條第1項 前段 및 

後段, 第72條第1項 前段 및 後段, 

第90條의2第1項 前段 및 後段, 第

10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

인에 관련된 安全性 審査

◦삭제

4. 第16條第1項(第36條에서 準用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3條의2第

1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1條第5項(第36條에

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

45條第1項, 第55條第5項, 第59條第

1項, 第67條第1項 本文, 第73條第1

項 本文, 第78條第1項, 第90條第1

項, 第90條의3第1項 本文 및 第90

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확인․點檢.

4. 第31條第5項(第36條에서 準用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5條第

1項, 第55條第5項, 第59條第1項, 

第67條第1項 本文, 第73條第1項 

本文, 第78條第1項, 第90條第1項, 

第90條의3第1項 本文 및 第90條

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확인․點檢.

◦삭제

6. 第10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國

際規制物資에 관한 情報의  관리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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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권한의 위탁 - 계속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9. 第11條第1項 但書, 第15條의2第1

項  但書(第32條․第36條․第56條․

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第21條第1項 但書, 

第31條第1項 但書(第36條에서 準用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3條第1

項 但書, 第35條의2(第90條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3條

第1項 但書 및 第2項 但書, 第55條

第1項 但書, 第55條의2(第63條․第

75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第57條第1項 但書, 

第64條第1項, 第65條第1項 但書, 同

條第2項 및 第4項, 第72條第1項 但

書, 第76條第1項 但書, 第86條, 第90

條의2第1項 但書, 第90條의4第2項 

및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

告의 접수

9. 第11條第1項 但書, 第21條第1項 

但書, 第31條第1項 但書(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3條

第1項 但書, 第35條의2(第90條의12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3條第1項 但書 및 第2項 但書, 

第55條第1項 但書, 第55條의2(第63

條․第75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7條第1項 

但書, 第64條第1項, 第65條第1項 但

書, 同條第2項 및 第4項, 第72條第1

項 但書, 第76條第1項 但書, 第86條, 

第90條의2第1項 但書, 第90條의4第2

項 및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접수

◦삭제

12. 第1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

한  委託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第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한  書類의 제출․보완  요구

삭제 ◦삭제

신설 15. 제 103조의2제1항 前段 및 後段,제

103조의2제2항規定에 의한 승인에 

관련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審査

◦현행 제1항2호 중 

계량관리부분을 이

동, 안전성심사를 계

량관리 및 방호규정

심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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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권한의 위탁 - 계속

현 행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16. 제10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제1항제4호 이

동, 방호규정검사 

포함 및 연구소시

설 제외 가능

◦조문정리

신설 17. 제103조의3제8항의 規定에 의

한 國際規制物資에 관한 情報의 관

리

◦제1항제6호 이

동, 조문정리

신설 18. 제 103조의2제1항 但書에 의한 

申告의 접수

◦현행 제1항제9

호 이동, 조문정리

신설 19. 第1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

한 委託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03조의3제1항의 規定

에 의한 書類의 제출․보완 요구

◦현행 제1항제12

호 이동, 조문정리

신설 20. 제10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된 정보의 관

리

◦추가의정서 이

행에 따른 정보처

리 규정, 조문정리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21. -------------------- ◦조문정리

  라. 확대신고 해설집

  추가의정서에 따른 확대신고는 시설자에게는 새로운 일일뿐만 아니라 추가의

정서 자체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추가의정서 모델을 기안한 

COM.24가 전문가에 의한 Expert Working Group이 아니라 외교관에 의한 조직

이었기 때문이다. 추가의정서가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IAEA 

사무국은 1997년 8월 확대신고 지침서(Guidelines and Format for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Delcarations Pursuant to Articles 2&3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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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Additional to Safeguards Agreements)를 발간하 다. 그러나 이 책자

는 IAEA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서 실제 시설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각 조문별 해설을 곁들여 IAEA의 

확대신고 지침서를 정리, 확대신고 해설집을 별책으로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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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합안전조치 분석 및 대응

1. 개 요

  국제 안전조치는 주요 3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자력 관련 설비 및 핵연료에 대한 국가간 무역이 개시되었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안전조치의 주요 목적은 무역이 핵무기 확산

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당시 핵무기

를 보유하고 있던 5개국으로 핵무기 보유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서, 이를 위하

여 사용된 방법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엄격한 관

리하에 두는 것이었다. IAEA에 의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시스템(INFCIRC/153)

은 1971년 IAEA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핵무기 보유국은 비록 정해진 시간표

는 없으나, NPT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추구하기로 하

다. 세 번째이자 최근의 단계는 1971년 고안되었던 시스템에서 경시되었던 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검토는 1991년에 시작되었고, 그 결

과는 IAEA 안전조치를 위하여 전면 확대된 법적 기반(INFCIRC/540)을 1997년

에 승인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이러한 결말은 이라크에서의 비  핵무기계획 

발견, 북한에 전면 안전조치를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핵무기를 제

조해오던 남아프리카의 최초 핵무기 해제를 1991년부터 검증하 던 IAEA의 경

험에서 유발되었다. 동 검토는 안전조치의 최근 기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었으며, IAEA의 안전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켰다.

  확대신고(Expanded Declaration)와 추가접근(Complementary Access)은 추가

의정서(INFCIRC/540)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IAEA로 하여금 국가의 미신

고 핵활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만약 국가의 미신고 

핵활동 부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이는 기존 안전조치 방법 적용의 축

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특히 재처리 및 농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미신고 활동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핵물질(LEU, NU, DU, 사용후연

료 등)에 대한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IAEA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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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격감시기술, 환경시료 분석기술, 정

보분석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 다. 이에 따라 IAEA에서는 

INFCIRC/153과 INFCIRC/540의 적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라고 

한다.

2. 안전조치 신기술

  가. 원격감시 기술

  IAEA는 안전조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감시장

비의 Digital 화 및 원격전송 방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원격감시 기술이란 

크게 미입회 감시기능(Unattended Monitoring) 및 원격전송 기능(Remote 

Transmis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격납/감시장비는 

미입회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Optical/Digital Surveillance 장비, 

Mechanic/Optic/Electronic 봉인 장비, Radiation Monitoring 장비 등이 포함되

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운 모드와 자동분석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미

입회 감시 장비는 장기간 단독으로 설치, 운 되기 때문에 장비의 신뢰성과 취

득 자료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이 필수적이다. 원격전송 기능은 취득자료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관의 시설 방문이 필요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비 건전성의 실시간 확인(state of health)이 가

능하게 되어 장비의 신뢰성이 현저히 증가된다. 단 원격전송 자료의 누출 방지

와 인증을 위하여 암호화(encryption/decryption) 절차가 필요하며, 대량의 자료

를 신속히 전송하기 위한 자료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격감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사찰량의 절감 및 비용 감소, 사찰관/운 자의 방사선 피폭량 감

소, 원자력 시설 운 자에 대한 간섭(intrusiveness) 최소화 등의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

IAEA는 1996년부터 Remote Monitoring Project(RMP)를 추진하여 원격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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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현장 적용을 꾀하여 왔으며, 경수로형 원자로, 중수로형 원자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저장고 등 각 국가의 주요시설에 대해 감시장비시스템을 설

치하여 현장시험 (field trial)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원격감시시스템 개

념 정립을 위해 Remote Monitoring for Safeguarding Nuclear Facilities (IAEA 

Safeguards Policy Series 16), 　STR-313 　Incorporating Remote Monitoring 

into Safeguards Approaches for Light-water Reactors (IAEA STR-313), 

Incorporating Remote Monitoring into Safeguards Approaches for Storage 

Facilities (IAEA STR-316), Incorporating Remote Monitoring into Safeguards 

Approaches for On-load Reactors (IAEA STR-317)을 발간하여 원격감시의 정

의 및 정책, 경수로, 핵물질 저장시설, CANDU 등에 대한 사찰계획과 원격감시 

데이터 평가에 대해 규정하 다. 현재 IAEA에서는 통합안전조치 하에서 미신고 

핵물질이나 핵활동 부재국에 대해 핵물질 전용에 대한 탐지기간 조정과 원격감

시를 활용한 사찰(RM Based Inspection)에 대한 타당성 조사, 즉 원가계산 및 

통합안전조치 하에서의 격납/감시의 역할이 정립될 때까지 원격감시 장비의 대

량구입을 연기토록 하기로 하여 원격감시의 추진이 지연된 상태이나, 동 기술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볼 때 특정 시설에 대한 적용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다.

  나. 환경시료 분석기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IAEA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종류의 핵활

동을 매우 작은 흔적이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1996년 IAEA는 비엔나 근교의 Seibersdorf에 있는 안전조치분석 실험단지 내에 

청정실험실의 건설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청정실험실은 IAEA로 하여금 

(회원국에 대한 특별실험실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경시료를 포괄적이고도 독립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현재 환경시료의 사용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신고된 시설 내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에 국한

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추가의정서 하에서는 이러한 시료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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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IAEA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안전조치

를 위한 환경시료의 채취는 모든 원자력 활동 중에는 아무리 시설이나 장치를 

누출이 없게 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극미량의 물질(핵물질 또는 공정중의 

solvent 등의 물질)이 모든 공정을 통해 누출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출된 물질은 건물 내 장비나 표면에 쌓이고 또한 여러 경로

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식물체나 흙 등에 쌓이거나 물에 의해 원거리 운반된

다. 물론 이와 같이 누출된 핵물질의 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분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와 같이 작은 

량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측정된 핵물질의 분석 결과는 누출 공정의 공

정 특성을 반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핵활동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안전조치

의 목적으로 채취 분석되는 환경시료로는 시설 내 표면에서의 swipe, 토양, 식

물체, 물 등이 있다.

  안전조치를 위한 환경시료의 채취/분석은 IAEA의 "Programme 93+2"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field trial을 거쳐 ‘99년 말 현재 부분적으로 일

부 국가에 대해 정기사찰에 포함하여 시설 내에서의 시료채취가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field trial 및 baseline campaign에 참가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정기사찰에서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

다. IAEA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선정한 12개 시설에 대한 field trial 분석결과

는 그 시설의 핵활동을 잘 반 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95년에는 기존 안전

조치 협정 하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DIQ 검증 시 또는 사찰 시 일

부 적용을 시작하 으며, ’96년부터는 IAEA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환경시료 채

취를 새로운 안전조치의 기술로서 공식 인정하 다. 초창기의 환경시료 채취는 

주로 농축시설과 hot cell 운  시설에서의 swipe 시료 채취에 초점이 맞추어졌

다.

     (2) 환경시료의 채취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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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에서는 ‘96년 1월 시료 채집이 시작되면서 우선 각 시설별 baseline 

signature를 확보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 단계에서 채집된 시료들은 주로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흔적 추적에 목적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이는 향후 이 시

설에 대한 정기 시료채취 활동 계획 수립이 활용하게 된다.

ㅇ 시료채취 계획의 수립

   시설의 시료채취 지점은 계획단계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시설의 설계 

특성, 운  정보 등과 시료채취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환경시료채

취의 일반적인 목적은 당해 시설에서 미신고 핵활동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농축시설의 경우 신고한 농축도 이상으로의 농축과 또한 그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핵물질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hot cell 시설의 경우에

는 hot cell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매우 복잡한 사항들을 확인한다.

     - Pu 또는 고농축우라늄의 추출 등 재처리 작업과 관련한 사항

     - 취급한 조사후핵연료의 특성

     - 알파선 방출 핵종의 분리

     - 운전 정지 시설의 운

   농축시설에서의 baseline 확보를 위하여는 cascade hall 내부, feed 및 

withdrawal area 및 다른 service area 등에서 swipe 시료가 채취되며, Hot 

cell 시설에서의 baseline 확보를 위해서는 핵물질의 이동지점, service area 

및 hot cell 내부에서 swipe 시료가 채취된다.

ㅇ 시료의 분석

   - 청정실험실의 운용 : IAEA는 ‘95년 12월 비엔나 근교 Seibersdorf에 청정

실험실을 설치하 다. 이 시설은 Class 100 수준의 청정도로 운용되며, 채

취된 시료의 방사능 screening 또는 sampling kit의 취급 등에 활용된다. 

   - Network 실험실의 운용 : IAEA는 보다 정 한 시료의 분석을 위해 

Network Analytical Lab.(NWAL)을 지정 운용하고 있다.  현재 4개국 5

개 실험실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DOE 산하연구소, 미공군 

AFTAC, 국의 Aldermaston, 러시아의 Microparticle Analytical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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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JRC의 Transuranium Institute 등이다. IAEA 청정실험실에서의 

screening 결과와 안전조치상의 분석 목적 등에 따라 시료는 NWAL에 

보내어 분석된다. 이 실험실 대표들로 Consultants' Group이 구성되어 있

으며, 수시로 만나 시료분석상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3) 분석 기술

  시료의 분석은 분석 목적 및 시료의 방사능 정도 등에 따라 bulk 분석 또는 

particle 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Bulk 분석에서는 전체 시료를 분석하는 것

이므로 분석 결과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평균값만을 반 한다. 일반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 측정 방법은 감마 방출 핵종 분석을 위한 극저준위 고감도 

Gamma Spectrometry, U, Pu 동위원소 구성 또는 U/Pu 비 측정을 위한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TIMS) 등이다.

  Particle 분석은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 particle의 분석이다. 시료마다 다

량의 particle이 존재하므로 이들 각각은 sampling 지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

의 핵물질을 반 하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핵활동을 추정할 수 있다. Fission 

track 방법에 의한 분석은 fissile isotope(U-233, U-235, Pu-239)를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이 particle들은 시료로부터 떼어내어져서 filament에 옮겨지며, TIMS

에 의해 U, Pu 동위원소비가 측정된다. 같은 particle 내의 U, Pu가 분석될 수 

있으며, 검출한계는 10
-12
 내지 10

-15
g 수준이다.  Secondary Ion MS(SIMS) 방

법도 particle 내의 U, Pu 동위원소 분석에 사용되는 데 이때는 particle을 분리

해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즉, particle들을 conducting substrate에 

펼친 후 이를 진공 chamber에 넣으며, 이곳에서 particle은 가속된 1차 이온 

(Cs 또는 산소분자 이온 등)에 의해 충돌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particle로부터 

2차 이온이 야기되고 이를 분석하여 동위원소 비를 측정한다.

  농축시설로부터 채취한 swipe 시료에서는 U의 동위원소비가 측정된다. Hot 

cell 외부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도 particle 분석이 이루어지며, U, Pu 동위원소

비가 측정된다. Hot cell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는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bulk 분

석이 행해지며, U, Pu 동위원소비, U/Pu 비 및 Am-241을 포함한 fissio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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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product가 분석된다. 최근에는 hot cell 내부 시료의 경우에도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방사능을 낮춘 후 particle 분석이 행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4) 결 론

  환경시료 채취 분석 특히 swipe 시료의 분석은 그 시설에서의 핵활동을 규명

하는 데 매우 우수한 분석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IAEA에서는 그동안 농축

시설과 hot cell 시설 등에서 1,100여개의 swipe 시료를 채취 분석한 바 있다. 

IAEA 사찰관중 150명 정도에 대해 환경시료 채취 교육을 마친 상태이며,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정기사찰시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상황

이다. 향후 프랑스의 BIII DAM, 러시아의 KhLopin Radium Institute, 네델란드

의 ECN Petten, 국의 Harwell, AEA Technology, 핀란드의 VTT Chemical 

Technology 등의 실험실과 NWAL 계약을 추진 중이며, 2003년 경에는 일본 

JAERI 연구소도 NWAL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분석시설이 확충되면 시

료의 분석이 원활해질 것이므로, IAEA의 입장에서는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경

수로 등과 같이 핵확산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량을 계속 줄여나갈 것

이나 대신 환경시료의 채취/분석과 같이 핵활동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을 도입함으로서 핵활동에 대한 탐지 능력은 고도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다. 정보분석 기술

  INFCIRC/153의 핵심인 물질계량은 주로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거

나 적용될 수 있는 신고된 시설에서의 핵물질의 전용에 관련되어 있다. 물질계

량과 격납 및 감시 등 보조수단은 어떠한 전용과 전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시하는 증거를 포착한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신고된 시설이 미신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이에 반하여 

INFCIRC/540에 의한 강화된 안전조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원자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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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원자력 활동과 원자력 관련 활동-과 핵물질의 사용 전체에 관한 국가의 

신고 내용을 평가한다. INFCIRC/540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국가의 원자력 프로

그램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의 존재에 의하여 지시되는 일련의 

서로 관련된 원자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 특정장비 (certain specified equipment)

․ 특별한 하부구조의 지원 (infrastructure support)

․ 환경에 남은 흔적 (traces in the environment)

․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예상

이러한 것들은 IAEA에게 비  핵활동의 부재나 존재에 관하여 개념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분석으로 국가

의 원자력활동 및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 시설 및 핵물질에 관한 국가 신고와 모든 분야의 핵활동-모든 관련자료 

및 활동-을 포괄하도록 설계된 확대 신고

․ 국가신고의 일치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및 IAEA에 유효한 모든 정보

(IAEA 사찰정보, 환경시료, Open source 자료 등)와 국가의 현재 활동 

및 계획에 근거하여 원자력 활동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정 검토

․ 새로운 기술적 방법

․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어느 곳, 원자력 부지의 어느 곳, 핵물질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핵연료주기 활동이 수행되는 어떠한 기기에 대한 

강화된 사찰접근-추가접근-

  이러한 국가평가와 관련하여 IAEA는 Physical Model을 개발, 국가평가에 사

용하고 있다. 무기에 사용 가능한 핵물질은 자연 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는 각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

지 공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 공정은 검증된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9가지에 이른다.) 각 주어진 단계에서 선택된 공정은 어느 정

도, 전후의 단계에서 관련된 공정에 따른다. IAEA는 각 단계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모든 알려진 공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특성화하 다. 따라서 원료물질부

터 무기제조가 가능한 물질에 이르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공정의 조합으로 표

시하 다. 이를 Physical Model이라고 부르며 국가가 어떠한 공정을 선택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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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특별한 지시자(proliferation indicator), 예를 들면 전용 또는 이중용도 장비

의 존재, 특정 핵물질이나 비핵물질, 각 공정에 따라 독특한 환경에의 흔적, 국

가의 특정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 등에 의하여 노출된다. 국

가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 각종 정보 간의 일치성 분석 및 의문사항 평가

․ Physical Model 활용 

․ 국가 원자력 활동/계획의 정확성 및 완전성 평가

․ 국가 원자력 활동/계획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최초 평가 이후에도 주기적(연례) 평가 반복

3. IAEA 통합안전조치 추진 내용 및 분석

  가. 통합안전조치 개념

  통합안전조치란 국가 내 평화적 핵활동에 따른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IAEA 활동에 대하여,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

서 상의 모든 가능한 안전조치 수단을 최적화한 방안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해설하면 포괄적 안

전조치 협정에 따른 기존사찰 방법과 추가의정서에 따른 추가권한에 따라 

IAEA는 국가 내 신고된 핵활동에 대한 핵물질의 비전용과 미신고 핵활동의 부

재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가질 수 있고, 만약 국가의 미신고 핵활동 부재에 대

한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이는 기존 안전조치 방법 적용의 축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특히 재처리 및 농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미신고 활동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핵물질(LEU, NU, DU, 사용후연료 등)에 대한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실제 안

전조치에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초 IAEA는 추가의정서를 수용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찰활동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전통적인 IAEA의 

검증방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제를  SAGSI, MSSP,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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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문가의 참여 하에 수행하 으며, 1998.12월 개최된 통합안전조치 자문회의

에서 통합안전조치의 기본 개념과 향후 IAEA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동 자문

회의에서는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통합안전조치의 기본원칙

  ․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 IAEA는 미

신고핵활동 탐지 능력이 강화될 것임. 이에 따라 통합안전조치는 IAEA의 

모든 안전조치 활동을 최적화하여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성 

및 효율성(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통합안전조치 방안은 국가전체에 대한 접근방법(State-level approach)이 

근간이 되며, 세부적 실행 절차 및 평가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안

전조치 방법 최적화를 위한 절차, 의사결정 방법, 평가는 동일함.

  ․ IAEA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국가평가(State evaluation)가 통

합안전조치의 중심이며, 정보분석이 국가전체에 대한 접근방법의 핵심임. 

국가평가는 원자력 계획, 시설 및 핵물질 정보, 특정 기기 및 비핵물질의 

수출입 정보 등의 상호 일치성 및 부합성에 대한 정성적 결정을 포함함.

ㅇ 통합안전조치 기본원칙

  ․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 IAEA는 미

신고핵활동 탐지 능력이 강화될 것임. 이에 따라 통합안전조치는 IAEA의 

모든 안전조치 활동을 최적화하여 현재 가능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성 

및 효율성(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통합안전조치 방안은 State-level approach가 기본이며, 세부적 실행 절차 

및 평가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안전조치 방법 최적화를 위한 절차, 

의사결정 방법, 평가는 동일(non-discriminatory)함.

  ․ IAEA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국가평가(State evaluation)가 통

합안전조치의 중심이며, 정보분석(information analysis)가 국가에 대한 접

근방안(State-level approach)의 핵심임. 국가평가는 원자력 계획, 시설 및 

핵물질 정보, 특정 기기 및 비핵물질의 수출입 정보 등의 상호 일치성 및 

부합성에 대한 정성적 결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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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전조치 강화체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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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안전조치에서 국가에 대한 접근방안 (State-level Approach to IS)

  ․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따라 증대된 국가 신뢰도는 기존 안전조치 방법 적

용의 축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특히 재처리 및 농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미신고 활동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핵물질

(LEU, NU, DU, 사용후연료 등)에 대한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감축이 가

능. 그러나 미조사 직접사용 핵물질(HEU, Pu) 및 재처리, 농축 시설에 대

하여는 기존 안전조치 활동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

  ․ 통합안전조치의 개발, 평가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에 적용 가능한 Generic 

State-level approach의 개발이 필요함. 이에는 State-level approach 목표, 

방법, 예상결과 및 기술적/논리적 상호 관계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 자문회의에서는 추가의정서 체결국과의 통합안전조치 관련 실제 작업을 

조기  착수토록 촉구. 사무국은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 안

전조치 활동을 감소 할 수 없으나, 이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ㅇ 국가에 대한 보증 (Credible Assurance)

  ․ 통합안전조치의 목적은 신고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음과 미신고 핵물질/핵

활동의 부재에 대한 확고한 신뢰도 확보임. 이를 위하여는 강화된 IAEA 

활동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임. 따라서 대상 국가의 투명성 

뿐 아니라 IAEA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임.

  ․ 국가의 미신고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소가 충

족되야 함.

      - 국가에 Protocol이 발효되고 이를 따르고 있음.

      - Protocol 발효 후 확대신고를 제출하고, IAEA에서 국가평가를 수행하

으며, 필요 시 Complementary Access를 수행하여 모든 불일치 및 

의문사항을 해결

      - 지속적 국가평가 수행 및 Credible Assurance 확보

ㅇ 미신고 핵활동 부재 시 통합안전조치 방안(예)

  ․ 미신고 핵활동 부재에 대한 신뢰도 증가는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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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침.

  ․ 사찰주기, 검증방법의 강도, 탐지확률, 유의량 등의 변경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나 미신고 핵활동 부재 시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연료 저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구체적 방안은 국가

에 따라 달라짐)

      - 시설 별 연1회의 물자재고검사(PIV)

      - 적기탐지 목적의 interim inspection 중단

      - Containment(봉인 등) 방법의 지속적 적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urveillance(감시) 방법의 적용 중단

      - 미통고 사찰의 적용

      - 상대적으로 안전조치에의 기여도가 적은 기존 안전조치 활동의 축소 

또는 중단

ㅇ 향후 통합안전조치 추진계획

  ․ 우선적으로 통합안전조치의 정의 및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Generic 

State-level Approach에 대한 개발 및 평가가 후속되어야 함.

  ․ 상기 작업에는 SAGSI, MSSP 등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며, 작업에 대

한 주기적 평가가 필요함.

  나. 추진 현황 및 일정

  상기 자문회의 이후 IAEA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통합안전조치 방안을 강

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보고 있다. 통합안전조치와 관련한 

조직으로는 그림 4와 같이 IAEA 사무국 내의  SGCP-PSS (Concept & 

Planning Division의 System Study Section), ISWG (Integrated Safeguards 

Working Group : IAEA 안전조치국 내 각 부서 대표로 구성), 외부 전문가 그

룹 (Group of Experts), MSSP (회원국지원 프로그램 : 현재 Argentina, 

Australia, Canada, Germany, Finland, Japan, Sweden, UK, USA 등 9개국 참

여), SAGSI (안전조치 상설 자문단) 등이 있다. 각 조직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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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안전조치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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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 부재 확인 시의 안전조치 기준 변경

ㅇ SGCP-PSS

   : 실무 담당 부서

ㅇ SAGSI

   :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IAEA 사무총장 자문

ㅇ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 국가차원에서 통합 방안(Task 98/PSS-002, Application of the State Level 

Integration Concept on Fuel Cycles under Safeguards)에 대해 연구. 2000

년 2월 각 분과 보고서 초안 예상.

   : 자국에서의 통합안전조치 방법 개발 (아르헨티나, 호주, 카나다, 독일, 핀란

드, 스웨덴)

   : 통합안전조치 방안의 평가방법 개발 - ISEM (미국)

   :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QA적 접근 방법 ( 국)

   : 저농축 핵연료주기에 대한 통합안전조치 방법 개발 (일본)

  향후 통합안전조치와 관련한 IAEA의 추진 일정은 단기적으로(-1999) 통합안

전조치 평가 방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을 준비하며, 중

기적으로는(-2003) 추가의정서 발효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안전조치를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앞서 우선은 경수로에 대한 적

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대상국가에 대한 미신고핵물

질 및 핵활동 부재국 판정에 추가의정서 발효 후 추가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다소 지연될 것이다.

1999. 12 :  IAEA 내부 통합안전조치 프로그램 완료(ISP-1)

2000.  3 :  외부 IS Group of Experts 검토 완료

2000.  5 :  SAGSI 본회의 검토

2000. 12 :  IAEA 이사회 상정 

2001 -  :  정규 사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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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추가의정서 발효 후 통합안전조치 적용시기

  다. 통합안전조치 방안 내용 분석

  IAEA는 국가 내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확고한 보증(credible 

assurance)이 내려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효과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를 적용할 것이다. 단 이에 대한 조건

으로 동 방안이 기존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Cost Neutrality :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추가비용이 없

어야 함), 기존 안전조치 활동 수행에 의해 신고한 핵활동에 대한 핵물질 미전

용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고, 추가의정서에 따른 활동 수행에 의해 국가 내에서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합안전조치의 적

용에 해당 국가의 핵투명성(nuclear transparenc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

기서 국가의 핵투명성이란 정보의 적시제공(확대신고)과 국가의 협력(의문점 해

소, 추가접근) 정도를 의미한다.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국가 내 미신고 핵활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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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CSA-153 type)에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어 있을 것.

  - 국가가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조항들을 지연됨이 없이(in 

timely manner) 따르고 있을 것.

  - IAEA에서 국가평가를 수행하고, 질의 응답 및 추가접근을 통하여 모든 의

문 및 불일치 사항을 해소할 것.

  - 신고 핵물질의 비전용을 검증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이행하고, 모든 예외사

항(anomaly)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것.

단, 미신고 핵활동 부재국이라는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기 조

건을 일회적이 아닌 연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상기 조건을 만족한 후에야 

국가 내 신고된 시설에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이들 조건이 만족되지 않거

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기존 안전조치 방법의 적용으

로 되돌아 가게 된다. 이를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IAEA에서 수행하여

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가 수행 사항

   - 추가의정서 발효

   - 기존 안전조치 요건 이행

   - 초기 확대신고(AP 2조) 완료

   - 초기 확대신고 내용의 주기적 보완(AP 3조)

   - IAEA 요구 시 내용 보완 및 추가접근 허용 (핵투명성)

ㅇ IAEA 수행 사항

   - 확대신고 내용 검토 완료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구

   - 필요 시 추가접근 요구

   - 의문점 및 불일치 사항 해소

   - 국가 평가 작업 완료

   - 신고핵물질 미전용 검증 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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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 방안이 제안되어 있지 않으나 

SAGSI에서는 IAEA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 다.

   -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표(timeliness goal)를 통합안전조치 하에서 

3 개월에서 12 개월로 변경 가능

   - LWR without MOX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진

   - 원격감시 방안(Remote Monitoring)과 관련하여 추후 비용/역할에 대한 상

세한 분석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장비의 대량 구매 결정을 지연하고, 원격감

시방법에 근거한 사찰(RM support inspection) 방안에 대한 분석과 국가

체제의 활용방안(Enhanced cooperation/use of SSAC)을 고려.

   - 정보 분석 및 평가를 위한 IAEA 향후 일정 확립. (현재 IAEA에서는 

IRC(Information Review Committee)에서 국가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있으며, 정보평가 지침서 및 QA 방법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임)

   - 광역환경시료 분석 (Wide Area Environmental Sampling) 방안은 기술적

으로 타당하나 실제 적용에는 비용 문제로 곤란할 것임

  상기 권고안에 따라 IAEA에서는 경수로를 대상으로 한 통합안전조치 적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중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

다.

   - 국가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 부재 조건 만족 시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

기탐지목표를  현 3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

   - 기존 체제의 연례 PIV 활동은 강화

   - 원전 가동기간 중 감시카메라의 활용 폐지 가능성 고려

     : 연료교체 기간 중 임시카메라 설치

     : 특수 경수로 경우 원격감시 카메라 유지

     : 당분간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 계속 추진, 원격 송신 목적 server 설치는 

유보

   - 대신, 미통고사찰(또는 단기통보 사찰)로 대체하는 방안 고려 (사용후연료

의 이동 상황, 봉인 검증 등)

   - 가동기간 중 원자로 봉인 유지 방안 (missile shield / canal gate)

   - 국가체제 활용 고려 (mail-in approach, random inspec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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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IAEA 통합안전조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안전조치란 안전조치 강화방안 중 효과성(effectiveness)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INFCIRC/153, SSS Part.1, SSS Part.2 (추가의정서) 적

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미신고 핵활동 부재국 판정이 내려져야만 통합

안전조치를 신고시설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만약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 

부재에 대한 결론이 유보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든지 다시 기존의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SSS)로 전환된다.

  - 국가평가에는 추가의정서에 따른 정성적 평가 뿐 아니라 기존 안전조치 활

동에 따른 정량적 사찰결과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평가가 국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 통합안전조치 적용 시 Cost-neutrality 조건 하에서 효율성(efficiency)을 도

입하기 때문에 IAEA의 독립된 결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추가의정서 이행 및 해당국에 대한 통합안전조치 적용은 국제적 추세이며, 

기존 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 활동 만족 시 개개 시설에 대한 기존 안전조치 

방안의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AEA의 합

리적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사찰량 절감 또는 사찰강도 완화 등 국가의 이

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적기 탐지 목표(Timeliness Goal)의 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IAEA에서 

적용하고 있는 핵물질 형태 별, 시설 형태 별 적기 탐지 목표 및 이에 따른 사

찰 주기는 다음과 같다.

   - 핵물질 형태 (Nuclear material type)에 따른 적기탐지 목표

     . Unirradiated Direct Use (fresh HEU, Pu) : 1 개월

     . Irradiated Direct Use (spent fuel) : 3 개월 ( -> 1 년으로 변경 제안)

     . Indirect Use (DNLEU, Th) : 1 년

   - 시설 형태 (Facility type)에 따른 사찰 주기

     . 재처리, 농축, MOX 가공시설 : 연속 또는 1 개월

     . 연구용원자로, Hot cell 등 : 1 ~ 3 개월

     . 저농축우라늄 가공시설 : 1 년 + 핵물질이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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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WRs without MOX : 3 개월 ( -> 1 년으로 변경 제안)

     . 기타 원자력발전소 (OLR) : 3 개월 ( -> 1 년 ?)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경수로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표는 12개

월로 완화될 것이며, 이는 다른 시설 형태에 대하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형태의 시설(중수로, 기타 시설의 사용후연

료)에 대하여도 사찰 주기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단, 적기

탐지 목표를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경수로 PIV 시 사찰 활동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신고조사 및 전용 탐지 등) IAEA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적기

탐지목표 완화 전에 SNRI(Short Notice Random Inspection), Mail-in, Random 

inspection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그 형태는 국가체제와의 협력 

방안(Enhanced Cooperation with SSAC)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마다 적용형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감시 방안(Remote Monitoring)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IAEA는 추후 비용/

역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장비의 대량구매 결정을 지연토

록 하 으나, 원격감시 방법에 의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과 감시장비 

미적용에 따른 단점(감시장비 미사용 시 직접검증 활동 강화, Dual C/S 확보 

방안 강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설 형태에 따라 case by case 로 적용 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 안전조치 동향을 예측하여 보면, 수년 이내에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른 확대신고 및 추가접근이 실시될 것이며, 국가평가 시 발생하는 불일치 및 

예외사항 해소 과정을 거쳐 미신고 핵활동 부재국에 대하여 통합안전조치를 적

용할 것이다. 물론 통합안전조치 적용 후에도 국가 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미신고 핵활동 부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지속된다. IAEA로서는 Cost-neutrality

조건 하에서 자원 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단 이 경우 IAEA의 독립된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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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대응 방안

  가. 개 요

  우리나라는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2000년 중 발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사찰 수용과 함께 확대신고, 추

가접근 등의 방안이 적용될 것이며, 농축, 재처리 시설이 없으며 저농축 우라늄 

핵주기 시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로서는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른 사

찰량 절감 및 사찰강도 완화 등의 이득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

하여 IAEA 사찰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

울러 IAEA 안전조치 지원사업(MSSP)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안전조치의 주

요 요소 중 하나가 IAEA-회원국 간 협력 증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 기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계량관리 검사와 MSSP는 IAEA와의 

협력을 증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양대 축이다.

  IAEA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되면 국가의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즉 국가는 시설과 IAEA 간의 중간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한 국가체제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IAEA에 신고하는 사항의 

정확성 및 완전성(Correctness and Completeness)을 철저히 확인하는 감사 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검사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나, 검사 방법은 

기존 핵물질 검증 위주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직간접적 검증 및 시설 체제

에 대한 QA/QC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체제 내 각종 

정보의 포괄적 이용으로 최소한의 검사 수행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AEA와의 협력이 추진되면 국가에서는 시설의 부담 경감 및 IAEA 자원 절

감을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

로는 IAEA와의 장비공유를 시작으로 사찰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아울러 회원국지원 프로그램(MSSP)을 수행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MSSP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가장 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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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검사 추진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시범적으로 국가검사가 시작되어, 지금은 국내 전

시설을 대상으로 IAEA 사찰 수행 시 동시에 자체적으로 국가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통합안전조치가 추진되고, IAEA와의 협력 강화가 진행되게 되면 국

가의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뒤에 분석할 경수로 사찰에 대한 IAEA와

의 협력이 추진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이 국내 전 시설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의 국가체제 및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투명성/신뢰성 제고

  - 단일국가에 대하여 NPA(New Partnership Approach) 형태의 협력 실시

  - 우리나라 국가체제에 대한 유용성/신뢰성 표현

o 국가체제에 대한 입지 강화

  - IAEA와 동반자적 관계 수립

  - 국가체제 강화/확대 필요성에 대한 근거 확보

  - 국가체제의 체계화를 포함한 level-up 기대

o 시설에 대한 향

  - 초기에는 방안에 따라 장비설치 및 관련 절차 정립 부담

  - 본격 이행 시 interim inspection 등에 대한 부담 경감

    : 국가에서 단독으로 interim inspection 수행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나 최소

한 IAEA 사찰관 입회보다는 유연성 확보 가능

  - Random inspection에 대한 부담

    :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체제의 중간 조정기능 중요

o 국가체제의 부담 증가

  - IAEA의 국가체제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유지 요구

    : IAEA는 강력한 국가체제의 설립, 유지와 IAEA의 시설 직접 접촉을 최소

화하기를 원할 것임. (가급적 국가체제와만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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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지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유지 방안 적용 예상 

    : IAEA 수준의 level-up에 필요한 내부적 부담

  - IAEA에 우리나라의 자원(장비, 예산, 인력, 시설 통제권 등) 제공

    : 국가체제의 독자 권한 및 flexibility 감소

    : 추가적인 자원 확보 필요

  - 국가체제의 Linker 역할 담당 및 내부 능력 강화 필요

    : 시설과 IAEA의 최대 만족 / 최소 부담 추구

      . 국가체제에 부담이 전가될 것임

    : 이를 위한 업무 능력 및 조정 기능 강화 필요

o 불확실성

  - 자료공유와 관련하여 full, real-time 공유 (특히 RM data) 문제

  -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속적 추진 의지

  - Enhanced co-operation 의 향후 진전 방향

     : IAEA 내부 사정 (IS 추진 방향 등)

  위와 같은 여러가지 부담 및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IAEA와의 협력 추진 실

현 시 국가 및 국가체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IAEA와의 협력추진에는 Link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체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

며, 국가체제의 체계화, 능력 배양 및 기능 강화가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는 시설과 IAEA 간의 중간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사찰 

효율화에 의한 시설 부담 경감과 IAEA 사찰자원 절감을 도모하여야 하며, 아울

러 국가체제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IAEA 신고사항의 정확성 

및 완전성(Correctness and Completeness)을 철저히 확인하는 감사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검사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나, 효율적인 검사를 위

하여 기존 핵물질 검증 위주의 검사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직간접적 검증 

및 시설 체제에 대한 QA/QC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체

제 내 각종 정보의 포괄적 이용으로 최소한의 검사 수행만으로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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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AEA에 대한 회원국지원 프로그램(MSSP)을 시작하

여 현재 1개 과제를 종료하 고, 3개 과제가 진행 중이며,  2개 과제가 검토 중

에 있다. 이외에 IAEA는 금년도 후반기에 2개의 신규 과제를 제안하 으며, 앞

으로도 IAEA에서 제안하는 과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과제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완결 과제

      : IAEA Safeguards for the 21st Century (과제 완료)

   - 진행 과제

      : Open Source Information Provision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한국 등 

4개국 수락)

      : Implementation of Remote Monitoring at LWRs in the ROK 

( 광3호기 시범수행 중)

      : Gammay Ray and Neutron Remote Interrogation (Review 회의가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

   - 검토 과제

      : Feasibility Study of System Design for an Unattended Verification, 

Monitoring and Data Transmission of Spent Fuel Transfer at 

CANDU NPP in South Korea (월성 사용후연료 건식저장고 원격 

이송검증 관련)

      : Development of a Data Review Software Based on Neutral Networks 

(DUPIC 장비 수집자료 자동 분석)

    - IAEA 신규 제안 과제

      : Application of the State - level Integration Concept on Fuel Cycles 

Under Safeguards (자국 내 통합안전조치 방안 개발 : 9개국 참가) 

      :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 for Safeguards 

Equipment System (7개국 참가)

  MSSP는 IAEA 및 해당국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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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IAEA로서는 자체적 예산의 지출을 줄이면서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해당국에서는 효율적/효과적 안전조치 방안을 

개발하여 자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통합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안전조치 방안의 도출이나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될 

경우의 효율적 안전조치 방법의 개발(현재 안전조치 하에서도 이용 가능) 등의 

MSSP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로서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가장 효

과가 큰 부분에 집중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의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 시설 부담 감소 목적

   - 사찰자원 절감 방안

   - 안전조치 목표 달성율 제고

  현재 국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상 애로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선적으

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수로 사용후연료 검증 방법 (partial defects)

   - 중수로 사용후연료저장조 내 사용후연료 검증 방법

   - KNFC, DUPIC 시설의 기존 장비 및 체제를 활용한 사찰방법 개선

   - 우리나라에 적용될 통합안전조치 방안 (기 Working Group 활용 가능)

  라. 국가체제와의 협력 방안

     (1) 배 경

  IAEA에서는 각 국의 국가체제를 활용하여 사찰횟수 및 사찰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1995년 각국

에 국가체제에 관한 질의서(SSAC Questionnaire)를 송부, 그 내용을 평가한 바 

있다. 아직까지 IAEA는 단일국에 대하여는 장비의 공유 및 공동 사찰 활동 수

행 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간 지역체제(RSAC)인 EURATOM에 대하여만 

NPA(New Partnership Aproach) 개념에 따라 사찰 활동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IAEA는 지역체제에 대하여는 다국적이며 개별국가와의 독립, 체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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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핵비확산 천명, 제재 기능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 보유, 

독립적 예산 및 경험 보유 등을 평가하여 단일 국가체제에 비하여 확대된 협력

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과 국가 및 지역체제와의 협력 경험 

누적 등에 따라 단일 국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당초 EU 국가에 대한 사찰은 IAEA와 EURATOM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

었으며, EURATOM 사찰관이 검증을 수행하고 IAEA 사찰관이 입회하는 

Observation Regime 또는 시설에 따라 공동으로 사찰을 수행하는 Joint Team 

형식을 취하 으나, 불필요한 중복활동과 단독사찰에 비하여 오히려 사찰량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1.9월 이와 관련한 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IAEA-EURATOM 간 조정 및 협력 향상을 위한 NPA 개념

이 제안되었으며, 1992.4월 NPA 협정(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by the Agency and EURATOM under the Agreement INFCIRC/ 

193)이 체결되었다. 동시에 NPA의 이행을 위한 실무기관으로 Technical Group

이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초로 NPA가 적용된 시설 형태는 

MOX를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로 1992년 3개 경수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되

어 점차 확대되었으며, 다른 시설 형태에도 점차 적용되었다.

  NPA는 'one-person, one-job' 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사찰활동을 분담하여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NPA의 목적은 각 기관의 안전조치 목적 

달성과 독립적 결론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NPA 하에서도 IAEA는 모든 필요 정보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개의 활동이 안전조치 목표에 부응한다는 보증

과 독립적 결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는 기관간 업무분장 최적화, 안

전조치 접근 방법 및 장비, 기술, 절차를 포함한 사찰 활동에 대한 공동 합의를 

기본으로, 동 체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이 적용되고 있다.

  - 사찰관의 현장사찰을 대체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및 기술의 공동 사용

  - 'one-person, one-job' 에 의한 사찰활동 수행과 안전조치 목적 달성 및 

독립적 결론 유지를 위한 질(quality) 제공

  - 시료 채취, 수송, 분석 절감을 위한 분석능력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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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및 사찰관 훈련에 대한 협력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IAEA 사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1997년부터 국가 계량관

리 검사가 시작되어 IAEA와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비공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동 장비공유 방안은 IAEA에서 일본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협력방안으로 사찰장비의 공유를 통하여 사찰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하는 방식이다. EURATOM과 실시하고 있는 NPA 방식에 비하여 사찰량의 급

격한 절감은 없으나, 장비공유에 따른 장비 비용의 절감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사찰 수행으로 상당량의 사찰량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논의는 장

비 비용의 부담 방안, 국가체제의 신뢰도 및 능력에 대한 보증 등의 문제로 가

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계량관리 검사가 정착되고,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지

만 IAEA에의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상호 간에 장비공유를 포함한 협력의 공식

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IAEA로서는 국가 계량관리 검사에 사용하고 있

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장비 사용, 사찰장비 사용 시 국가 검사원의 기술적 지원 

등을 필요로 하 고, 우리나라로서는 감시장비 등 국가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

에 대한 결과물 입수가 필요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999.6월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 고, IAEA 내부에서는 이의 이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사찰량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으며, 통합안전조치 개념의 도입

에 따라 단일 국가체제와의 협력에 대하여 보다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었

다.

  1999.9월 IAEA는 'Enhanced Use of SSAC in ROK (ROK-99/110, 99.9.29)'

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하고 장비공유 방안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 다.

  - 경수로에 대한 원격감시 및 자료전송 체제 구축

  - 원격감시 및 자료전송이 실현될 경우 중간사찰(interim inspection)을 감소

     : 소수의 무작위 중간사찰 체제 적용

  - 국가체제와의 자료 공유 실현

  - 상기 내용 합의 시 2001년부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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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 내용 협의를 위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 운

상기 방안에 대하여는 제8차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시 논의되었으며, 우

선 경수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통합안전조치 

방안을 고려한 4개 Option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키로 하 다. 장비공유 방안

은 동 Working Group의 결론이 나온 후 다시 협의키로 하 다.

     (2) Working Group 협의 내용

  Working Group에서는 우선 경수로에 국한한 SSAC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다음 4개 Option에 대한 세부 내용과 소요자원(인력 및 비용) 추정을 수행하고, 

2000.2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토록 하 다.

  - 1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감시장비 적

용, 단 원격감시(Remote Monitoring, RM) 미적용)

  - 2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감시장비 및 

RM 적용)

  - 3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운전 중에는 

사용후연료를 직접 검증하고 감시장비 및 RM 미적용, 정지 중에는 

임시 감시장비 적용)

  - 4안 : 3안과 동일하나,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표가 1년으로 연장되

었을 경우의 사찰방법.

이들 4개 Option을 보면, 1안 - 3안은 기존 안전조치 방안을 적용하면서 IAEA 

사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통합안전조치와 관련된 방안은 4안이다.

     (3) 경수로에 대한 현재 안전조치 기준 및 사찰 활동

  상기 4개 Option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현재 경수로에 대한 IAEA 사찰활동 

및 국가 계량관리 검사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 Option에 

대한 비교를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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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찰/검사 종류 및 횟수

ㅇ 물자재고검사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 PIV)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원자로의 정지 중 시설 내 모든 핵물질을 검증하는 검

사로서 경수로의 경우 운전 중에는 노심연료의 직접검증이 불가능하므로 특

히 중요하다. 물자재고검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일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자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따라서 해당 년도의 년 말 혹은 다음해의 첫 2개월 이내에 원자로 노심 개

방 계획이 있을 경우 물자재고검사 일정은 연장 될 수 있다.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노심이 개방된 상태에서 수행되나,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 즉 노심이 폐

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행(Closed-core PIV, PIV Equivalent)될 수 있다.

   *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노심이 개방될 경우 원자로 정지 직후 원자로 부근

(장비출입구, Missile Shield 또는 Canal Gate)의 봉인 제거 및 임시 감시

장비 설치를 위한 검사(Pre-PIV)와 원자로 재가동 직전 임시 감시장비 제

거 및 봉인 설치를 위한 검사(Post-PIV)가 추가로 수행된다.

ㅇ 정기검사 (Interim Inventory Verification : IIV)

   통상 사용후연료를 전용하여 플루토늄을 분리, 핵폭발장치를 제조하는 데에

는 3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정기검사는 이를 적시에 탐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써 검사 주기는 물자재고검사를 포함해서 최고 16주

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상 매 3개월 간격으로 실시된다.

ㅇ 수시검사 (Ad-hoc Inspection)

   수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연료 반입 시 구역 안전조치(Zone Approach)에 따른 신연료 검사

     - 구역 안전조치에 따른 동시 물자재고검사(가공시설 물자재고검사 시 

신연료가 있는 경수로에 대해 동시에 사찰 수행)에 의한 신연료 검사

     - 계획예방정비를 전후한 임시 감시장비/봉인의 부착/제거 시

     - 특정핵물질의 반입 또는 반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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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국내 경수로는 신연료 반입에 따른 신연료 검사(Fresh Fuel 

Verification : FFV), 동시 물자재고검사에 따른 신연료 검사(Simultaneous 

FFV : Sim-FFV), 계획예방정비 전후의 사찰(Pre-PIV, Post-PIV)이 수행

된다.

ㅇ 특별 검사 (Special Inspection)

   시설 운 자가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

황하에서 특별검사가 수행되는 경우는 없다.

ㅇ 설계정보서 검사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 DIV)

   안전조치 적용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 중 혹은 운전 중 시설 운 자

가 제출한 설계정보서에 근거,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통상 시설 건

설 중에는 설계정보서 검사가 단독으로 수행되나, 시설 운 이 시작된 이후

에는 상기 검사 시 병행하여 수행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1기의 경수로에 대해 연간 수행하는 검사의 횟수

는 Pre-PIV, PIV, Post-PIV 각 1회, IIV 3회, FFV, Sim-FFV 각 1회 등 8회가 

수행된다.

        (나) 사찰/검사 내용

  경수로에 대한 검사 활동은 장부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되며, 장부검사는 지

난 검사 이후 추가 혹은 변경된 핵물질의 목록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현재의 

핵물질 재고량을 확정하고, 시설 운  상의 특이점 여부를 검사하며, 현장검사

는 장부검사에서 확정된 핵물질 재고량을 검증하고 핵물질의 미신고 이동이 없

음을 감시장비 또는 봉인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ㅇ 장부 검사 (Book Audit : BA)

   - 기록(Record)의 검사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모든 계량관리 기

록과 시설 운  기록 및 보조 기록들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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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 시설 운 자가 검사관에게 제출하며, 검사관은 이들 기록의 상호 비

교 및 검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특정핵물질의 종류, 형태, 위치, 위치 및 

조성의 변동, 이와 관련된 발전소 운전 기록 등)과 사용 용도를 확인한다.

      . 계량관리 기록 (Accounting Record)

        : 특정핵물질 재고 기록(Inventory Records - General Ledger)

        : 특정핵물질의 재고 변동 기록(Inventory Change Records)

        : 기타 관련된 보조 자료(Source Documents)

      . 운  기록 (Operating Record)

        : 핵연료 위치도(Fuel Location map)

        : 원자로 열출력 곡선(Thermal Power Histogram)

        : 발전기 출력 곡선(APRM)

        : Steam/Water Flow Charts

        : 연소도 기록지(Burnup Data)

    - 보고서(Report)의 검사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하여 정부/IAEA

에 보고된 보고서는 매 검사 시 관련 기록과 대조, 비교 검토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시설 가동 이후 보고된 모든 보고서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 자는 보고서의 년대별, 종류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고변동보고서(ICR)

       . 물자재고목록(PIL)

       . 물질수지보고서(MBR)

       .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 국제규제물자의 국제 이전에 관한 보고서

       . 국제규제물자의 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보고서

       .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혹은 다자간 협약에 따른 사항

ㅇ 현장 검사 (Field Inspection)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모든 핵물질은 형태에 따라 수량 확인(Item 

Counting : I), 일련번호 확인 (Serial Number Identification : A), 비파괴측

정 방법에 의한 진위여부 확인(Gross Defect Test by NDA : H), 감시장비

(Surveillance : S) 및 봉인장비(Seal : V)의 확인/교체 등을 이용하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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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핵물질 수량 확인 및 일련번호 확인 : 기록 및 보고서에 신고한 핵연료집

합체의 수량, 일련번호를 육안, 망원경, 수중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확인.

   - 격납 및 감시 장비(Containment and Surveillance : C/S)에 의한 검증 : 

다음 장소에 부착된 봉인을 점검, 교체(V)하고 감시장비의 필름 또는 테이

프를 교체(S).

      . 원자로 건물 장비출입구(Equipment Hatch : E/H)에 부착된 봉인

      . Missile Shield(M/S) 혹은 원자로와 사용후연료 저장조 사이의 핵연료 

이송통로(Canal Gate : C/G)에 설치된 봉인

      . 핵연료건물 내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감시장비(IAEA)

   - 신연료 검사 (Fresh Fuel : FF, I+A+H)

      . 수량 확인(I) : 운 자의 장부에 근거하여 신핵연료 저장고에 존재하는 

모든 신연료 집합체에 대한 수량을 육안으로 검사.

      . 일련 번호 확인(A) : 임의의 신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이의 고유 번호

(Serial number)를 운 자의 장부에 기록된 번호와 대조 확인.

      . 비파괴 검사(H) : Sample size 결정식에 따라 산출된 sample 수에 대해

서 방사능 분석기(HM-4)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검사.

   - 사용후연료 검사 (Spent Fuel : SF, I(+H))

      . 수량 확인(I) : 운 자의 장부 및 사용후연료 저장조 Map에 근거하여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후연료에 대한 수량을 육안 

또는 망원경으로 확인.

      . 비파괴 검사(H) : 사용후연료에 대해서 체렌코프 측정기(ICVD)를 사용

하여 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검사. IAEA의 경우 감시장비의 사용으로 

비파괴 검사는 Post-PIV 시에만 수행함.

   - 노심연료 검사 (Core Fuel : CF, I+A) : 물자재고검증 시 노심이 개방되

어 있을 경우 검사 수행.

      . 수량 확인(I) : 운 자의 장부에 근거하여 노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

심연료 집합체에 대한 수량을 육안 또는 망원경으로 검사.

      . 일련번호 확인(A) : 임의의 노심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수중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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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TV : UWTV)를 이용하여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운

자의 장부에 기록된 번호와 대조 확인.

        (다) 경수로 사찰/검사 활동

  경수로에 대한 검사 형태별 활동을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현재 IAEA 사찰

과 국가검사 횟수 및 사찰량은 각 8회로 동일하다. 검사 활동에 대하여는 아직 

장비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AEA에서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사용

후연료에 대한 검증 활동을 완화하는데 비하여 국가검사는 거의 매 검사 시 마

다 비파괴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단 이것은 현재의 검사절차서가 IAEA 안전조

치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국가검사가 자체적 기준(미신고 

핵물질 이동 또는 생산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가검사의 기능을 감사 기능으

로설정하는 경우 등)을 갖춘다면 보다 완화될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정기사찰(IIV)의 경우 통상 시설 출입 시부터

 검사 종료 시까지는 약 6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림 6 참조) 물자재고검사의 

경우 현장 대기시간이 시설 현황에 따라 다르나, 약 9시간 정도 소요되며, 계획

예방정비 전 검사(Pre-PIV)는 정기검사와 같이 약 6시간, 계획예방정비 후 검사

(Post-PIV)는 사용후연료의 검증이 필요하여 약 7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외에 

신연료검사 만을 수행하는 신연료 반입검사(FFV) 및 동시검사(Sim-FFV)는 통

상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시설에서의 부

담을 정량화할 수 있고, 또한 통상 사찰/검사량을 사찰횟수 또는 PDI(Person- 

Days of Inspection)로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하루에도 여

러 시설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Option 별 비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사일의 결정 및 통

보가 있다. 통상 pre-PIV, PIV, post-PIV, FFV, Sim-FFV 등의 검사는 시설의 

운  일정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설에서 검사일을 정하여 IAEA에 통보한

다. 이에 비해 3개월 간격으로 수행되는 IIV는 IAEA에서 정하여 검사 10일 전

에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및 시설의 사전준비에 애로가 있다. 

만약에 국가에서 모든 검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시설과 협의하여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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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일정의 작성이 가능할 것이며, 사찰횟수의 감소와 국가 및 시설의 부담

담 경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경수로에 대한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활동 요약

     (4) 경수로에 대한 Option 별 사찰/검사 활동 비교

  IAEA는 경수로 사찰에 대한 국가체제와의 가능한 협력방안을 향후 예상되는 

4개의 사찰 방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하 다. 동 제안 중 공통된 사항은 물자재

고검사(PIV), 계획예방정비 종료 시 수행되는 검사(Post-PIV), 구역 안전조치

번

호

검사

형태

IAEA 사찰 활동 국가 검사 활동 사찰량(PDI)

BA FF CF SF C/S BA FF CF SF C/S IAEA 국가

0 전번 물질수지기간 중 PIV / Post-PIV

1 IIV(1) Y - - I V+S Y - - I+H V 1 1

2 IIV(2) Y - - I V+S Y - - I+H V 1 1

3 Sim-FFV P
I+A

+H
- - - P

I+A

+H
- - - 1 1

4 IIV(3) Y - - I V+S Y - - I+H V 1 1

5 FFV P
I+A

+H
- - - P

I+A

+H
- - - 1 1

6 pre-PIV Y - - I
V(d)

+S
Y - - I+H V(d) 1 1

7 PIV Y
I+A

+H
I+A I S Y

I+A

+H
I+A I - 1 1

8 post-PIV Y - - I+H
V(a)

+S
Y - - I+H V(a) 1 1

합계 사찰횟수 8 검사횟수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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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계획 작성

검사 계획 통보

시설 도착 (0 h)

시설 출입 절차

 1. 방사선 방호 교육

 2.개인 피폭 선량계 지급

검사 시작 (1 h)

1. 장부 검사

  1.1 계량관리 기록 및 보고서 검사
   - Inventory Record

   - General Ledger

   - 핵연료 저장 현황도
   - ICR, PIL, MBR

  1.2 원자로 운  기록 검사

   - Feed/Steam Water Flow Chart
   - Power Histogram

   - 원자로 열출력 곡선

   - 연소도 기록지

2.현장 검사
  2.1 신연료 검사

  2.2 사용후연료 검사

  2.3 노심핵연료 검사
  2.4 봉인 교체, 제거 및 설치

  2.5 감시 장비 서비스

검사 종료 (6 h)

검사보고서 작성

과학기술부 제출

그림 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검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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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Approach)에 따른 신연료 반입검사(FFV)에 대해서는 IAEA에서 직접 수

행하며, 그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체제에서 수행하되 IAEA에서 언제든지 

무작위로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봉인의 경우 국가체제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전자식 봉인(VACOSS seal)을 설치한다는 점이다. 각 Option에 대한 분

석은 다음과 같다.

        (가) 1안 : 현재 경우의 협력방안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적용 시의 협력방안으

로, 지금과 같이 감시장비를 사용하나, 원격감시(Remote Monitoring : RM) 장

비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3

개월마다 사용후연료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가장 효율적인 협력방안은 감

시장비에 대한 활동을 국가체제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IAEA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봉인장비에 대한 정보는 Digital 화 되어 감시장비에 저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IAEA의 독립성 및 결과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EURATOM에서 사용하고 있는 Mail-in 방식(감시장비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차선책으로 IAEA 사찰관이 직접 감시장비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IAEA 사찰관은 다른 활

동은 국가체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동일부지 내 여러 시설에 대한 활

동이 가능하다. PIV, Post-PIV, FFV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은 필요에 따라 무작

위로 입회하여 국가체제 활동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국가체제에 대한 

Quality Assurance 확보)

  이 경우 국가체제의 검사횟수 및 검사량은 변함이 없으나 검사소요시간이 단

축되는 이점이 있다. 즉 현재와 같이 매번 사용후연료에 대한 직접 검증을 수행

하는 대신 감시장비에 대한 활동으로 대치함으로서 검사시간이 단축된다. 시설 

측면에서는 이외에 국가에 의한 검사활동 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검 시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모든 감시 및 봉인장비에 대한 Digital 화에 소

요되는 비용의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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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안에 대한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활동 요약

        (나) 2안 : 원격감시를 적용할 경우의 협력방안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적용 시 원격감시

(Remote Monitoring : RM) 장비를 적용할 경우의 협력방안으로, 원격감시 및 

자료전송으로 IAEA 및 국가체제의 추가적인 활동 없이 사용후연료 검증에 대

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봉인장비에 대한 정보는 Digital 

화 되어 감시장비에 저장, 같이 전송되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 IAEA의 독립성 및 결과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체제에 

의한 검사에 무작위로 입회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1안에 비하여 그 횟수는 적어

질 것이다.

번

호

검사

형태

IAEA 사찰 활동 국가 검사 활동 사찰량(PDI)

BA FF CF SF C/S BA FF CF SF C/S IAEA 국가

0 전번 물질수지기간 중 PIV / Post-PIV

1 IIV(1) Random Y - - I V+S 0-1 1

2 IIV(2) Random Y - - I V+S 0-1 1

3 Sim-FFV Random P
I+A

+H
- - - 0-1 1

4 IIV(3) Random Y - - I V+S 0-1 1

5 FFV P
I+A

+H
- - - P

I+A

+H
- - - 1 1

6 pre-PIV Random Y - - I
V(d)

+S
0-1 1

7 PIV Y
I+A

+H
I+A I S Y

I+A

+H
I+A I S 1 1

8 post-PIV Y - - I+H
V(a)

+S
Y - - I+H

V(a)

+S
1 1

합계 사찰횟수 3-8(5-6) 검사횟수 8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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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국가체제의 검사횟수 및 검사량은 변함이 없으나 검사 내용과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즉 모든 검사 시 감시장비 및 봉인장비에 관한 활동이 

불필요하며, 사용후연료의 직접 검증도 연1회 Post-PIV 시 수행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 단축은 하루에 동일부지 내 여러 시설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할 것

이다. 시설에서도 수검시간의 대폭 단축과 국가 단독에 의한 검사활동에 따른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모든 감시 및 봉인장비에 대한 Digital 화 및 정

보의 원격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표 25. 2안에 대한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활동 요약

번

호

검사

형태

IAEA 사찰 활동 국가 검사 활동 사찰량(PDI)

BA FF CF SF C/S BA FF CF SF C/S IAEA 국가

0 전번 물질수지기간 중 PIV / Post-PIV

1 IIV(1) Random Y - - I - 0-1 1

2 IIV(2) Random Y - - I - 0-1 1

3 Sim-FFV Random P
I+A

+H
- - - 0-1 1

4 IIV(3) Random Y - - I - 0-1 1

5 FFV P
I+A

+H
- - - P

I+A

+H
- - - 1 1

6 pre-PIV Random Y - - I V(d) 0-1 1

7 PIV Y
I+A

+H
I+A I - Y

I+A

+H
I+A I - 1 1

8 post-PIV Y - - I+H V(a) Y - - I+H V(a) 1 1

합계 사찰횟수 3-8(4-5) 검사횟수 8 3-8 8

        (다) 3안 : 감시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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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적용 시 감시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3개월 마다 사용후연료를 직접 검증하는 방안이다. 단 봉인장비

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계획예방정지 기간 중 원자노심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

는 임시 감시장비를 설치, 적용한다. 이 경우의 협력방안으로는 국가체제에 의

한 검사에 무작위로 입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IAEA의 독립성을 유지

하는 것이 1,2안에 비하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체제의 검사횟수, 검사량은 동일하며 검사 내용, 소요시간 역시 

크게 변함이 없다. 시설에서도 단지 국가 단독에 의한 검사활동에 따른 유연성

만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표 26. 3안에 대한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활동 요약

번

호

검사

형태

IAEA 사찰 활동 국가 검사 활동 사찰량(PDI)

BA FF CF SF C/S BA FF CF SF C/S IAEA 국가

0 전번 물질수지기간 중 PIV / Post-PIV

1 IIV(1) Random Y - - I+H V 0-1 1

2 IIV(2) Random Y - - I+H V 0-1 1

3 Sim-FFV Random P
I+A

+H
- - - 0-1 1

4 IIV(3) Random Y - - I+H V 0-1 1

5 FFV P
I+A

+H
- - - P

I+A

+H
- - - 1 1

6 pre-PIV Random Y - - I
V(d)+

S(a)
0-1 1

7 PIV Y
I+A

+H
I+A I S Y

I+A

+H

I+

A
I S 1 1

8 post-PIV Y - - I+H
V(a)+

S(d)
Y - - I+H

V(a)+

S(d)
1 1

합계 사찰횟수 3-8(5-6) 검사횟수 8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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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안 : 사용후연료에 대한 검증기간이 1년일 경우 협력방안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되어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

는 경우이며, 정기검사(IIV)가 불필요하다. 단 봉인장비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계획예방정지 기간 중 원자노심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는 임시 감시장비를 설치, 

적용한다. 이 경우의 협력방안으로는 PIV, Post-PIV, FFV는 공동으로 수행하

고, 나머지 Sim-FFV와 Pre-PIV 시 국가체제에 의한 검사에 무작위로 입회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른 사찰량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체제와의 협력에 의한 효율화는 상대적으로 적다. 주의

하여야 할 것은 이 방안이 최적 사찰 효율화 방안이나,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

하여는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중간과정으

로 1-3안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표 27. 4안에 대한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활동 요약

        (마) 각 안 별 협력방안 평가 종합

  IAEA에서 제안한 경수로 사찰에 대한 국가체제와의 가능한 협력방안에 대하

여 개략적으로 평가한 결과 연간 1기의 경수로에 대한 사찰량이 현재의 8 PDI

에서 협력방안 별로 3-8 PDI로 절감됨을 볼 수 있다. 이 중 통합안전조치가 적

용될 경우인 4안의 경우는 IAEA 사찰 뿐 아니라 국가검사도 대폭 절감되어 최

적화된 협력 형태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통합안전

조치 적용을 위한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중간과정으로 1-3안 중 하

나를 거쳐야 한다.

  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는 방안별 구체적 적용 범위, 업무분담을 

포함하는 이행 절차, 독립적 결론 유지 방안 등이 작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국가 계량관리 검사 목표 및 기준 : 현재의 국가검사절차서는 IAEA 안전

조치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국가검사가 IAEA와는 별도의 

자체적 목표 및 기준을 가질 경우를 고려. (그러나 경수로에 대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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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검사의 강도 : 검사량 비교 외에 검사활동 내용 및 소요시간 등으로 나타나

는 검사의 강도를 고려. 검사의 강도는 국가 및 시설의 부담을 정량화할 수 

있고, 효율성(같은 인력으로 여러 시설을 검사할 수 있음)에도 향을 미침.

  - 검사의 유연성 : 국가에서 단독으로 검사하는 경우 검사일정 수립과 시설의 

수검 준비에 상당한 유연성이 가능하며, 이는 검사의 효율성 및 시설의 부

담 경감에도 향을 미침.

  - 추가 비용 산정 : 동 협력 방안은 장비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확보 장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감시 및 봉인장비에 대한 

Digital 화, 원격감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담이 필요할 것임.

  - 준비기간의 장기화 및 업무량 증가 : 상기 방안의 실현에는 비용분담 방안, 

독립적 결론 유지를 위한 세부절차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며, 국가체제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임.

번

호

검사

형태

IAEA 사찰 활동 국가 검사 활동 사찰량(PDI)

BA FF CF SF C/S BA FF CF SF C/S IAEA 국가

0 전번 물질수지기간 중 PIV / Post-PIV

1 IIV(1) None 0 0

2 IIV(2) None 0 0

3 Sim-FFV Random P
I+A

+H
- - - 0-1 1

4 IIV(3) None 0 0

5 FFV P
I+A

+H
- - - P

I+A

+H
- - - 1 1

6 pre-PIV Random Y - - I
V(d)+

S(a)
0-1 1

7 PIV Y
I+A

+H
I+A I S Y

I+A

+H
I+A I S 1 1

8 post-PIV Y - - I+H
V(a)+

S(d)
Y - - I+H

V(a)+

S(d)
1 1

합계 사찰횟수 3-5(4) 검사횟수 5 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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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1절 추가의정서 분석 및 대응

  기존의 INFCIRC/143에 의한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에 보고하는 핵

물질 관련정보 이외에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의 핵

연료주기에 관한 모든 원자력 활동(민간기업의 활동 포함)에 관한 정보, 원자력

과 관련된 특정부품에 관한 정보, 면제핵물질에 관한 정보, 수출입에 관한 정보, 

광산에 관한 정보 등 국가의 원자력 관련 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의 원자력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원자력활동

이 일관성(consistency)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국가 원자력활동의 일관성

은 국제기구로 하여금 핵무기제조를 위한 물리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이상(anoma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신고 핵활동을 발견하는데 유용

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접근은 추가의정서의 제 2조에 따라 확대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

여 IAEA에서 비정기적․선택적으로 행하는 현장 방문의 일종이다. IAEA는 핵

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이나 원자력특정부품 생산장소에 대

하여서는 의문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부지 등 기타 장

소에 대하여서는 어디에나, 그러나 선별적으로 접근하여 추가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IAEA 사찰관에 의한 추가접근은 엄격한 계량관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

찰관이 장부의 열람, 시료의 채취 등을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IAEA 사찰관의 추가접근에 대하여 핵확산에 민감한 정보나 보

안관련 정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통제 권한을 국가에

게 부여하고 있다. 접근통제는 보조약정에 명시하거나 연례보고시, 또는 사찰관

이 접근하고자 할 때 등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접근통제의 방법으로는 (1) 

사찰지역 범위의 제한, (2) 사찰계획의 변경, (3) 민감한 서류의 이전, (4) 

shrouding, (5) 컴퓨터 정지 또는 (6) 시료채취 제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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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원자력법은 핵물질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량관리 및 물리적 방호를 제 

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방호협약 및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한 대

상을 핵물질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추가의정서에 따른 확대신고 대상에 포

함되는 핵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R&D 활동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 및 광산 활동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추가의정서

를 국내법에 반 하기 위하여서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R&D 활

동자, 원자력 특정부품 생산자, 그리고 우라늄․토륨 광산 활동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분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

개발, 광산관련 활동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반 할 수 있도록 유보하 다. 이에 따라 추가의정서의 국내 이행시 확대신고와 

관련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검토하면 다음의 4가지와 같다.

①원자력법 제 15조2에 반 하는 방법

②원자력법 제 103조에 반 하는 방법(2 가지)

③안전조치와 물리적 방호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는 방법

  제1안과 같이 원자력법 제 15조2에 추가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포

괄적으로 계량관리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추가의정서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규정에 의해 보고하도록 반 한다하여도 핵물

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자에 대하여 계량관리규정을 작성하도

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핵물질 미사용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자

나 원자력특정부품생산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여야 한다. 제 11장 규제․

감독에 별도로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15조의 2에 확대신고를 반 하여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2안으로서 원자력법 제 103조의 1항에 반 하는 방법이 있다. 법 제 103조

는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조항 내의 관련 사업자의 범위에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자 및 

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특정부품을 생산하는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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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확대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이 안은 매우 단순하고 포

괄적이긴 하나 추가의정서를 이행에 따른 원자력법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3안으로서는 원자력법 제 103조제1항과는 별도로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

여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자 및 국제규제물자중 원자력 특

정부품을 생산하는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제 2안과 거

의 대동소이하나 핵물질 미사용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 2안보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명의 주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도록 한 제 

2안에 비하여 보고의 주체를 관련 활동자로 규정함으로써 활동자의 의사가 확

대신고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활

동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제 2안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제4안은 안전조치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안전조

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원자력통제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법의 체계

를 일정하게 구성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관련조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점이 있으나 원자력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하여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추가접근과 관련하여 현행 원자력법은 광산, 종료핵물질, 해체시설이나 LOF,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R&D 시설 등에 대한 IAEA 사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지를 포함한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및 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해체시설, 국

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특정지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103조(보고․검사)제4

항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추가의정서의 확대신고에 의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보고된 

자료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법 제 111조(권한의 위탁) 및  323조(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및 별표 9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각 조문별 해설을 곁들여 

IAEA의 확대신고 지침서를 정리, 확대신고 해설집을 별책으로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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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합안전조치 분석 및 대응

  우리나라는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2000년 중 발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기존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사찰 수용과 함께 확대신고, 추

가접근 등의 방안이 적용될 것이며, 농축, 재처리 시설이 없으며 저농축 우라늄 

핵주기 시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로서는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른 사

찰량 절감 및 사찰강도 완화 등의 이득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

하여 IAEA 사찰과는 독립적으로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

울러 IAEA 안전조치 지원사업(MSSP)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안전조치의 주

요 요소 중 하나가 IAEA-회원국 간 협력 증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 기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계량관리 검사와 MSSP는 IAEA와의 

협력을 증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양대 축이다.

  IAEA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되면 국가의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즉 시설과 IAEA 간의 중간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체제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IAEA에 신고하는 사항의 정확성 

및 완전성(Correctness and Completeness)을 철저히 확인하는 감사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검사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나, 검사 방법은 기존 

핵물질 검증 위주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직간접적 검증 및 시설 체제에 대

한 QA/QC 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체제 내 각종 정보의 

포괄적 이용으로 최소한의 검사 수행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AEA와의 협력이 추진되면 국가에서는 시설의 부담 경감 및 IAEA 자원 절

감을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

로는 IAEA와의 장비공유를 시작으로 사찰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아울러 회원국지원 프로그램(MSSP)을 수행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MSSP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IAEA에서 제안한 경수로 사찰에 대한 국가체제와의 가능한 협력방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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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략적으로 평가한 결과 연간 1기의 경수로에 대한 사찰량이 현재의 8 PDI

에서 협력방안 별로 3∼8 PDI로 절감됨을 볼 수 있다. 이 중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될 경우인 4안의 경우는 IAEA 사찰 뿐 아니라 국가검사도 대폭 절감되어 

최적화된 협력 형태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통합안

전조치 적용을 위한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중간과정으로 현재의 안

전조치를 적용하는 1∼3안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는 방안별 구체적 적용 범위, 업무분담을 

포함하는 이행 절차, 독립적 결론 유지 방안 등이 작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국가 계량관리 검사 목표 및 기준, 검사의 강도 및 유연성, 추가 비용 산정, 준

비기간의 장기화 및 업무량 증가 등의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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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Safeguards Development Programme 

Concept and Development Plan 

A. Introduction 

1.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its conceptual aspects and main elements.  It also 

identifies the areas where development activity is required and includes a departmental work 

plan for integrated safeguard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2. Integrated safeguards is defined as the optimum combination of all safeguards 

measures available to the Agency under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including 

those from the Additional Protocol, which achieves the maximu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in the available resources in fulfilling the Agency’s right and obligation in 

Article 2 of INFCIRC/153. 

3.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is carrying out a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This programme has been given a high priority 

following approval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a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Safeguards 

Agreements (INFCIRC/540) which provides a legal basis for full scope application of 

safeguards strengthening measures developed under Programme 93+2. When fully 

implemented, the measures provided by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with an 

Additional Protocol will enable the Agency to draw a conclusion of the non-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from declared activities and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in a State and therefore provide credible assura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such a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Agency’s ability to 

provide such assurance will permit a reduction in traditional safeguards verification measures 

in the Stat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less sensitive nuclear material, e.g., depleted, natural 

and low enriched uranium and irradiated fuel. 

4. The Secretariat is proceedi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with 

broad involvement of SAGSI, Member State safeguards support programmes, and experts.  In 

particular, SAGSI includes discussion of integrated safeguards issues in the agenda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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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and working group meeting.  Two technical Experts Group meetings (in September 

1998 and April 1999) were held to discuss and co-ordinat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going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in Member States.  A Consultants Meeting in 

December 1998 contributed further to integrated safeguards concepts and provided to the 

Secretariat input for a work plan for future development which is now being implemented.  A 

small group of safeguards experts was recently established to provide direct support to the 

work of the Secretariat.  A first meeting was held in September 1999. 

B. Integrated Safeguards -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5. The objective of integrated safeguards is to provide credible assurance of the non-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from declared activities and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based on the Agency conclusion from its activities performed 

in a State.  The implementation of traditional safeguards based on nuclear material 

verification activities enables the Agency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absence of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from declared activities.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of the 

Additional Protocol will enable the Agency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in the Stat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materials and activities cannot be made in the 

absence of a similar conclusion of non-diversion of declared material.  It is recognis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measures will allow for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which will not be subject  to 

quantitative assessment and cannot be expressed in terms of level of assurance.  The 

Agency’s ability to draw such a conclusion should be maintained and corrective actions, 

including return to traditional safeguards measures, should be taken if this ability were lost.  

The Agency will be required to use its judgement, which should be as objective and reliable 

as possible.  In addition, the procedures by which it performs evaluations and reaches 

conclusions must be transparent. 

6. The Agency’s ability to provide credible assurance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notably related to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n a State as a 

whole, should permit corresponding reductions in the current level of traditional safeguards 

verification effort on declared nuclear material, particularly on less sensitive nuclear material.  

For example, specific safeguards implementation parameters (such as timelin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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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probabilities) and current safeguards criteria (such as activities at interim 

inspections for timely detection or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f unreported production) 

should be re-examined.  

7. Traditional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measures remain of fundamental importance 

for all types of nuclear material and verification procedures will continue to concentrate on 

direct-use material and associated facilities (e.g., reprocessing and enrichmen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remote monitoring) as well as increased co-

operation with SSACs could enable the Agency to implement certain safeguards measures 

more efficiently. 

8. The conclusion of an Additional Protocol in itself is not a sufficient basis for the 

Agency to modify existing safeguards measures in the State concerned.  To reduce certain 

traditional verification measures on declared nuclear material,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in the State as a whole is required.  In order to draw 

such a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by a State and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Agency:  

(a) the Additional Protocol has entered into force for the State; 

(b) the State has complied in a timely manner with the terms of the safeguards 

agreement, including its Additional Protocol; 

(c) the Agency (i) has conducted a broad-based State evaluation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based on all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the expanded 

declaration submitted by the State, (ii) has obtained satisfactory answers to 

requests for amplifications and clarifications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State’s 

declarations, (iii) has implemented complementary access, a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and (iv) has satisfactorily resolved any 

inconsistencies and questions; and 

(d) the Agency has implemented the necessary measures for verifying the non-

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satisfactorily dealt with any anomalies. 

Once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can be drawn 

for a State as a whol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measures at declare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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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can proceed depending on the facility type.  The ability of the Agency to continue to 

draw this conclusion for a State must be maintained by a continuous information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by conducting all actions necessary to resolve questions and 

inconsistencies and by conducting complementary access as necessary to assure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9. Fundamental to this formulation of conditions and activities is that once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has been made for a State, the 

integrated safeguards measures implemented at a specific facility type aimed at detecting the 

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or unreported HEU or Pu production will be 

independent of a State’s declared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fuel cycle.  It must be 

recognised, however, that the measures required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in a State and their intensity, are clearly dependent 

on the State’s nuclear activities and the State’s nuclear transparency.  

10. The basic principles which gover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are: 

(a) integrated safeguards must be non-discriminatory, i.e. although the measures 

used may be different, the same technical objective must be pursued in all States 

with the same safeguards obligations; and 

(b) integrated safeguards should be based on State-wide considerations.  More 

specifically,  

- comprehensive information evaluation for the State as a whole is an 

essential ele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and should play a key role in 

establishing and planning the activities implemented in that State, and 

- integrated safeguards should provide detection coverage for all plausible 

acquisition paths by which a State might seek to acquire nuclear material 

for a nuclear explosive device. 

11. The commitment to cost neutrality remains a boundary condi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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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tegrated Safeguards Measures 

12.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is given in Figure 1.  

The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for verification by the Agency of th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States’ declarations, so there is credible assurance of the non-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from declared activities and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A basic element of strengthened safeguards is that States are more transparent 

regarding their nuclear activities.  Nuclear transparency, as considered by Committee 24, is 

the timely provision of all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Articles 

2 and 3 of the Additional Protocol.  The figure shows specific components of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and their interrelations, the optimum combination of which 

will result in integrated safeguards.  

13. Integrated safeguards should make use of: 

(a) measures provided for by the safeguards agreements, including material 

accountancy records and reports by the State, material accountancy verification, 

Agency measurements of nuclear material during inspections,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and design information examination and verification; 

(b) measures to strengthen safeguards effectiveness and improve safeguards 

efficiency endorsed by the Board of Governors in 1992 and in 1995 including 

the early provision of design information, the voluntary reporting scheme for 

nuclear material and specified equipment and non-nuclear material, enhanced 

analysis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gency, environmental sampling, use 

of advanced safeguards technologies including remote monitoring of unattended 

C/S and NDA equipment,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s/RSACs and 

greater use of unannounced inspections; and 

(c) measures provided for by the Additional Protocol, including (i) provision by the 

State of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nuclear material not subject to full 

safeguards procedures under INFCIRC/153 and about nuclear-related activities,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and (ii) complementary access by inspectors to 

take environmental samples and perform other activities anywhere on the site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outside facilities (LOFs), at other location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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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material is declared, at decommissioned facilities and LOFs and, given a 

question or inconsistency, at locations elsewhere in the State.  

14. Traditional safeguards measures are aimed primarily at detecting the 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Implementation of strengthening measures that are within the legal 

authority provided by safeguards agreements will increase safeguard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t declared facilities and LOFs.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se strengthening 

measures with existing measures (e.g., remote monitoring with unannounced inspections) and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s are part of the optimisation process leading towards some 

reduction of inspection effort in implementing traditional safeguards measures at these 

facilities, with a shift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however, to such areas as the 

purchase of new equipment, communication costs and an increase of HQ activities.   

15. Full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Additional Protocol which will 

provide the Agency with the ability to draw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both at declared locations and elsewhere in a State) will start the 

process towards integration and possible further reduction in inspection effort.  Such 

integr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ynergy between the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and the traditional safeguards measures.  By way 

of example, the diversion of declared irradiated fuel and the existence of an undeclared 

reprocessing plant are both part of the same potential path for the acquisi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s to detect either activity contribute to the overall ability of detecting this 

particular acquisi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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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velopment of the Main Elements of Integrated Safeguards 

16.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consists of four main 

elements: (i) State evaluation; (ii) State-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iii)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iv) reporting (see Figure 2).  

For each of these elements, on-going and 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are listed in the 

figure.  These tasks are not considered sequential in nature; work can proceed in parallel on a 

number of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ctivities included are subject to periodic 

revision and updating to reflect interim results obtained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field 

trials and, at a later stage, experience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For 

each activity Figure 2 shows the principal participa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volved in 

the work. 

  D.1 State evaluation

17.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safeguards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the Agency 

is aware of the nature and location of all the nuclear and nuclear-related activities in the State 

concerned.  Therefore, a Stat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Agency is at the core of the State-

level approach, involving review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gency covering the 

entirety of the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nuclear programs - both its nuclear and nuclear-

related activities - including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information gained from 

Agency’s activities and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Such issues as States’ nuclear co-

operation, collusion between States, and a State’s motivation to acquire nuclear weap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urse of a State evaluation. 

18. The analysis of information about a State’s nuclear and nuclear-related activities is of 
critical importance in integrated safeguards.  Information analysis would be the principal 
means by which a question arising from the State’s declarations, or an inconsistency with 

those declarations, could be identified, clarifications requested and access sought, especially 
if clandestine nuclear activities were to be situated at a location to which inspectors had 

access only as a result of questions or inconsis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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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ment of IS concept (SGCP, Experts)
- IS proposals evaluation methodology (USSP)
- acquisition paths analysis (AULSP)
- re-examination of basic SG implementation
parameters (SGCP, SAGSI, MSSPs)
- role of deterrence in IS (SGCP, SAGSI)

3. Advanced SG technologies in IS  and optimisation of
safeguards implementation (SGCP, SGTS,SAGSI)

- use of remote monitoring
-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 (UKSP)
- use of unannounced inspections,
- use of wide-area ES (when developed)

3. Generic State-level safeguards approach (SGCP)
- measures to detect the diversion of declared
unirradiated DU material,
- measures to detect the diversion of declared IDU
and irradiated DU,
- measures to detect undeclared NM and activities
at sites and in the State as a whole

4. Development of IS proposals for selected States (SGCP,
MSSPs)

-Argentina
- Australia
- Canada
- Germany
- Finland
- Japan
- Sweden

1. State evaluations  (DDGO, DivOps, SGIT,SGCP)
- preparation of pre-protocol State evaluations
- State evaluations following receipt of Art.2
declarations
- decision-making process on IS implementation

2.Development of techn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processing (SGIT)

- implementation of new software tools,
- utilisation of new information sources,
- expansion of TOPIC trees
- Protocol Data Information System (PDIS)
Reporter
-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for AP
information
- computerised information analysis tool
- computerised State File

3.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review
and analysis (SGCP)

- Physical Model review and updating,
- use of satellite imagery for safeguards

4.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procedures (SGIT)
-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procedures
- QA system for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including training)

5. Development of information evaluation guidelines (SGCP)
- guidelines for conducting a State evaluation
- Article 2 declaration evaluation guidelines

6. Training for country officers and inspectors (SGTS)
- performing State evaluations course
-  NFC and Proliferation Indicators course
- Seminar on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1.Consultations with States on AP and SA  (DivOps, SGCP,
EXPO, MTLG)
2.Assistance to States in provision of AP information   (SGCP,
DivOps, SGIT)

- revision of guidelines for provision of Art.2/3
information,
- guidelines for provision by a State of Art2.(i)
information

3. Protocol implementation trials (SGO, SGCP)
- in Japan
- in Canada

4. Complementary access implementation (SGCP)
- guidelines for 5.a (i)
-                    for 5.a(ii)
-                    for 5.a(iii)
-                   for 5.b
- guidelines for CA planning
- guidelines for managed access
- guidelines for assessing inconsistencies
- summary CA guidelines for Member States
- examples of CA to R&D centre, reprocessing and
enrichment facilities

5. Development of IS criteria and guidance (SGCP, Experts,
ISWG)

- definition of conditions and activities adequate
for drawing conclusion
- examination of  importance of diversion
scenarios in IS: unreported irradiation, borrowing,
pin exchange;
- role of C/S in IS
- re-defining IS criteria for LWRs without MOX
-                                    for other facilities

6. Evaluation of specific IS implementation activities (SEE)
7. State-by-State AP Implementation Plan (SGO)
8.Training (SGTS, SGCP)

- for inspectors
- for SSAC personnel

1. New SIR reporting format  (SEE, SGCP)

2. New annual reporting of State-level conclusion to State (SEE,
SGCP, ISWG)

3. Revision of Additional Protocol Article 10 Model statements,
as necessary (SGCP)

Figure 2. Main elements of integrated safeguard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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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nformation analysis is a continuous process which needs to be capable of triggering a 

rapid response of the safeguards system as new information comes to hand. 

20. State evaluations conducted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an Additional Protocol will 

serve as the baseline for a comprehensive State evaluation following receipt of a State’s 

Article 2 declaration.  Supporting the conduct of State evaluations is the development of 

computerised tools for the collection, organisation, storage,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States and from other sourc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guidelines for information evaluation.  The training programme for safeguards staff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courses on fuel-cycle information analysis and conducting State 

evaluations.

D.2 State-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21. Both SAGSI and the consultants recommended the development of a generic State-

level approach, which could be adapted for application in a State, taking into account 

objective State-specific factors.   

22. The integration of safeguards will be based on a “State-level” approach, through 

which the Agency should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uclear activities in 

States, with the objective of drawing a conclusion about the non-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from declared activities and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23. The methodology for defining the optimum combination of safeguards measures and 

for evaluating the results must be the same for all States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dditional Protocols.  However, due to State-specific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fuel cycle, taken into account by the Agency, it is possible that 

by applying this methodology, the safeguards measures and their intensity implemented in 

one State may differ from those in another State with the same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24. Agency verification activities under integrated safeguards should be designed to fulfil 

the Agency’s objective as stated in paragraph 5 above.  The basic elements of a generic State-

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w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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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s to detect the diversion of un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Pu and 

HEU) at: 

- reprocessing plants, 

- enrichment plants, 

- MOX and HEU fuel fabrication plants, 

- plants where fresh HEU, MOX or separated Pu is stored, including reactor 

storages. 

 These measures would involve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verification and C/S to 

meet traditional safeguards requirements and, where appropriate, should also be 

optimised by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s and by including facility-specific 

measures to maxim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in available resources using 

advanced technologies (e.g., remote monitoring of fresh MOX fuel assemblies in 

LWRs storages); 

(b) measures to detect the diversion of indirect use material (depleted, natural and 

low enriched uranium - DNLEU) and 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 at: 

- conversion plants, 

- DNLEU fuel fabrication plants, 

- power reactors (any unirradiated MOX fuel storage would, however, be 

covered by measures as described in (a) above), 

- research reactors (any unirradiated HEU fuel storage would, however, be 

covered by measures as described in (a) above), 

-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reprocessing plants stores), 

- R&D facilities and LOFs (which might includ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r other hot cell installation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relevant development, etc.). 

These measures would involve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verification and C/S to 

meet integrated safeguards requirements and would include the use of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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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s technologies as well as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s..  Any facility 

misuse will be covered by the measures described in (c) below. 

(c) measures to detect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at sites (including 

measures to detect the misuse of declared facilities or LOFs) and in the State as 

a whole.  These could, for instance, include, 

(i) routine or ad-hoc inspection, C/S,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DIV) 

activities and other measures to detect misuse of declared facilities or 

LOFs (e.g., to detect undeclared HEU production at enrichment plants, 

unreported plutonium production at power and large research reactors, or 

undeclared plutonium separation),

(ii) information analysis and follow-up of all questions or inconsistencies by 

means of State/Agency consultation and, as necessary, complementary 

access at the locations concerned, 

(iii) complementary access on a selective basis at the sites of declared facilities 

or LOFs (Article 5.a.(i)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d to locations where 

there is nuclear material not subject to full safeguards procedures under 

INFCIRC/153 (Article 5.a.(ii) of the Additional Protocol); 

(iv)  complementary access to confirm that decommissioned facilities and 

certain types of decommissioned LOFs are as declared (Article 5.a.(iii)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d 

(v) complementary access to other locations in the State specified by the 

Agency as foreseen by the Additional Protocol (Articles 5.b and 5.c). 

25. The generic State-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will serve as a basis for 

designing State-specific safeguards approaches taking into account each individual State’s 

fuel cycle and its nuclear-related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proposals in this regard would, 

inter alia,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of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s' studies, 

resulting from the IAEA's request to study and develop fuel cycle-specific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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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roposals for State-specific safeguards approaches need to identify the measures the 

Agency is to use and the techn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 structured approach is 

required that identifies the existing measures to be eliminated or modified, the new measures 

to be introduced and the consequences of so doing,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and cost of 

the integrated safeguards approach. 

 D.3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27. The Secretariat is developing integrated safeguards and intends to proceed with 

implementation in States with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and  an Additional 

Protocol in force, as early as possible.  A comprehensive plan for State-by-Stat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is being maintained.  As part of that plan, the 

Secretariat is initiating consultations with Member States aimed at early acceptance of the 

Protocol and providing assistance to States in the preparation and provision of the required 

Article 2 declaration.  In addition, some States are involved in Additional Protocol 

implementation trials including complementary access. 

28. Secretariat implementation activit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complementary access and the continuing assistance to Member States in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to be declared  under the Additional Protocol.  The training curriculum for 

safeguards inspectors is being expanded to address new safeguards measures. 

29. Two important aspects for the integration process are the development of 

(i)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measures which will allow the 

Agency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and (ii) re-definition of safeguards criteria that will take into account this conclusion as well 

as safeguards strengthening measures.  Specific issues to be developed include: 

 (a) detailing the conditions to be met by a State and activities to be 

performed by the Agency, which are necessary to draw a conclusion of the 

absence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in a State; 

 (b) examining the impact of such a conclusion on (i) the importance 

attached to diversion scenarios for declared indirect-use material and irradiated 

direct-use material (e.g., unreported production, pin diversion, borrowing) and 

(ii) timeliness verification goals for irradiated direct-us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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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ssessing and re-defining the existing safeguards criteria to provide a 

conclusion of the non-diversion of declared nuclear material at generic facility 

types. 

 D.4 Reporting

30.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a new SIR reporting format addressing the 
conclusion about Agency safeguards activities, statements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Additional Protocol will require review and revision as necessary in the light of experience 
gained.  A new annual report with a State-level conclusion on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all safeguards activities in a State has been drafted.  It is essential for this report to cover 

both declared and undeclared nuclear material and activities and be easily understandable by 
the Member States; this could be achieved if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as it is 

applied to individual Member States, is transparent in it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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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Department of Safeguards Work Plan 

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State Evaluation 1. Preparation of State 
Evaluations 

a. Preparation of Pre-Protocol State Evaluations. Ongoing 

  b. Preparation of State evaluations following receipt of Article 2 
declarations. 

Ongoing 

  c. Decision-making process for drawing conclusions on no 
undeclared nuclear material or activities in a State. 

4th Quarter 
1999

 2.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processing 

a. Implementation of new software tools for data mining and 
data visualization. 

Ongoing 

  b. Utilization of new information sources (e.g., new open source 
databases, satellite imagery). 

Ongoing 

  c. Expansion of Topic trees to include additional indicators of 
fuel cycle activities.  

Dec 1999 

  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oftware for use by 
States in preparing and submitting their Article 2 declarations.

Sept 1999

  e. Development of a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for 
AP information. 

June 2000

  f. Development of a computerized tool for information 
correlation. 

TBD 

  g. Development of computerized State File.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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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State Evaluation 
(cont’d) 

3.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review and 
analysis 

a. Revision and expansion of the Physical Model to include 
Stores, waste treatment, and R&D centers. 

Dec 2000 

  b. Development of methodology to implement the physical 
model. 

Dec 1999 

  c. Use of satellite imagery for safeguards including policy 
decision. 

Dec 1999 

 4.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procedures 

a.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procedures. 

Jan 2000 

  b.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QA system for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including training). 

Dec 1999 

 5. Development of 
information evaluation 
guidelines 

a.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conducting a State evaluation. Dec. 1999 

  b. Development of evaluation guidelines for Article 2 
declaration. 

Dec 1999 

 6. Training for country 
officers and inspectors 

a. Regular conduct of Performing State Evaluations course for 
safeguards staff. 

ongoing 
(Attachment A)

  b. Regular conduct of the Nuclear Fuel Cycle and Proliferation 
Indicators course for safeguards staff. 

ongoing 
(Attachment A)

  c. Regular conduct of Seminar on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ongoing 
(Attach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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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State-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1.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Concept 

a.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proposals. 

Interim Report:
Nov 1999 

Final Report: 
June 2000 

 b. Development of tools for assessing a State’s capability for 
undeclared acquisition of separated Pu or HEU. 

Interim Report: 
Nov 1999 

Final Report: 
June 2000 

 c. Re-examination of basic safeguards implementation 
parameters (timeliness, detection probability). 

Nov 1999 

 d. Examination of the role of deterrence in integrated 
safeguards. 

Oct 1999 

2. Evaluation of advanced 
safeguards technologies in 
integrated safeguards and 
optimization of safeguards 
implementation 

a. Use of remote monitoring. Oct 1999 

 b. Increased co-operation with SSACs/RSACs Nov 1999 

 c. Use of unannounced inspections.  Dec 1999 

 d. Use of Wide Area Environmental Sampling (WAES). Dec 1999 

3. Development of Generic 
State Level Safeguards 
Approach. 

a. Development of a generic State level safeguards approach. Sep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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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State-Level 
Approach to 
Integrated 
Safeguards 
(cont’d)

4.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Proposals for 
particular States, as MSSP 
projects 

a. Argentina Mar 2000

 b. Australia Nov 1999

 c. Canada Nov 1999

 d. Finland Mar 2000

 e. Germany Nov 1999

 f. Japan Mar 2000

 g. Sweden Mar 2000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1. Consultations with States  a. Consultations with States on the Additional Protocol and 
on Subsidiary Arrangements. 

Ongoing 

2. Assistance to States in 
provision of Additional 
Protocol information 

a. Revision of guidelines for provision of Article 2 and 3 
information. 

June 2000

 b.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vision by State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2.a(i). 

Mar 2000

3. Protocol implementation 
trials

a. Conduct of implementation trials in Japan. ongoing 

 b. Conduct of implementation trials in Canada.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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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cont’d)

4. Complementary access 
implementation 

a. Development of CA Guidelines  for Sites. Nov 1999

 b. Development of CA Guidelines for other locations with 
nuclear material. 

Nov 1999

 c. Development of CA Guidelines for decommissioned 
facilities or LOFs. 

Nov 1999

 g.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assessing inconsistencies. May 2000

 h. Preparation of CA Guidelines summary for Member States. Feb 2000 

 i. Preparation of examples of CA for R&D centre, reprocessing 
plant, and enrichment facility. 

Nov 1999

5.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criteria and guidance 

a. Definition of conditions and activities adequate for drawing 
conclusions. 

Dec 1999 

 b. Examination of importance of diversion scenarios in IS 
(unreported irradiation, borrowing, pin exchange). 

Nov 1999

 c. Examination of role of C/S in integrated safeguards. Oct 1999 

 d. Defining integrated safeguards criteria for LWRs without 
MOX.

De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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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cont’d)

5.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criteria and guidance 
(cont’d) 

e. IS criteria for OLRs. Mar 2000 

 f. IS criteria for Research Reactors. TBD 

 g. IS criteria for LEU Fabrication facilities. TBD 

 h. IS criteria for other facility types. TBD 

6. Evaluation of IS  
implementation activities

a. Evaluation of specific elements TBD. TBD 

7. State-by-State 
Additional Protocol 
Implementation Plan. 

a.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Australia. ongoing 

 b.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Ghana. ongoing 

 c.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the Holy See. ongoing 

 d.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Jordan. ongoing 

 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New Zealand. ongoing 

 f.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for Uzbekistan. ongoing 

 g.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 measures in 
Taiwan.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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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ask Sub-Task Due Date 

Integrated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cont’d)

8. Training a. Additional training courses to be developed and conducted 
for inspectors as required for AP implementation (e.g., 
complementary access). 

TBD 

 b. Seminars to be developed and conducted for SSAC 
personnel as required. 

TBD 

Reporting 1. New SIR reporting format a. Development of new SIR reporting format. Dec 1999 

2. State-level conclusion for State a. Development of new annual reporting of State-level 
conclusion to State. 

TBD 

3. Revised Article 10 statements a. Review and revision of Additional Protocol Article 10 
model statements, as necessary. 

TBD 



Attachment A
Proposed Training for Integrated Safeguards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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